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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분야의 재정수요는 크게 증가한 반면 경

기회복이 더디게 진행됨에 따라 세수입은 정체되어 추가적인 세원 발굴이 필요한 상

태임

○ 2013년 국세수입은 예산 210.4조원 대비 8.5조원 부족한 201.9조원, 2012년 예산 

205.8조원 대비 2.8조원 부족한 203.0조원임1)

－ 2013년 국세수입의 부족 원인은 경기 침체에 따른 법인세 세수감소와 2013년 자

산시장 침체에 따른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의 부진에 기인

○ 관리재정수지의 경우 2008년 이후 계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2013년 11월 누적 관리재정수지는 15.6조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년 동기

대비 9.4조원의 적자폭이 증가

－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금융위기인 2009년 -4.1% 이후 매년 –1%대를 

기록하고 있음

○ 2013년 11월 국가채무는 486.5조원으로 전년 말 443.1조원에서 43.3조원 증가

－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08년 30.1% 이후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말 

기준 36.2%로 예상됨

□ 이에 우리나라 과세당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원확보와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

해 세무조사 전문인력을 증원하고, 지하경제 양성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여러 방

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자문위원회 구성을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 중점 관리 대상 

을 “대규모납세자,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탈세자, 지능적 역외탈세자”로 정하였음

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결과”, 2014.2.10.; “2012회계연도 총세입·
총세출부 마감”, 2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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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지하경제 양성화 자문위원회에서는 대재산가의 역외탈세는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조세피난처 지역을 경유하는 등 은밀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져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정

보의 비대칭이 현저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음의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논의한 바 있

음2) 

○ 고액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명단공개, 형사처벌제도의 적극적 홍보

○ 조세피난처 재산은닉, 해외투자를 가장한 지능적인 역외탈세자에 대한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역외정보활동 및 주요국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역외탈세 대응의 지속

□ 한편, 역외탈세와 관련된 과세당국의 노력은 최근 다른 국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각 국가의 과세당국은 자체적인 역외세원정보의 획득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납세자

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한 세원정보를 얻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과세당국은 외국의 과세당국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세원자

료를 수집하는 노력과 함께 역외탈세 방지 및 해외금융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2011년 6

월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를 시행하였음

○ 동 신고제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해외금융회사를 통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

액이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경우에 그 계좌정보를 

과세당국에 신고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를 앞서 시행한 미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아일랜드 및 최근 

제도를 도입한 일본3)의 제도는 우리나라에 비해 신고대상의 범위가 넓고, 미신고나 

허위신고시 제재수단은 더 강력한 것으로 알려짐4)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제도의 개

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신고의

2) 국세청 보도자료, “국세청, 첫｢지하경제 양성화 자문위원회｣개최”, 2013.4.25.

3)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2013.

4) 중앙일보, “역외탈세’ 막는다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선진국과 비교하니…”, 201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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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 및 신고대상 자산의 범위, 그리고 미신고나 허위신고시 제재수단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개선방안을 살펴봄

○ 최근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을 

도입하는 등 역외세원정보 획득에 가장 적극적인 미국의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과 FATCA하의 해외금

융자산 신고제도(Form 8938)의 현황을 상세히 검토함

○ 한편, 우리보다 늦게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신고대상 자산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한 것으로 알려진 일본의 제도를 살펴보고, 호주, 아일랜드, 프랑스의 제도도 

함께 조사함

 

□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제도를 소개한 제Ⅱ장부터 국제비교와 시사점을 제시한 제Ⅳ장

까지 3개의 장으로 구성됨

○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현황 및 도입 그리고 법 개정사

항을 살펴봄

○ 제Ⅲ장에서는 미국, 일본, 호주, 아일랜드, 프랑스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조사

함

○ 제Ⅳ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조사대상국가들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신고의무자, 신

고대상 자산의 범위 및 미신고 및 허위신고시 제재사항에 대해 비교·분석한 후 시

사점을 도출함



Ⅱ. 우리나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국세청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프랑스·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은 해외

탈루세원의 회복과 해외유출자본의 회수·유입을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시행

하였음5)

□ 우리나라에서도 역외세원관리의 기반을 마련하고 탈루된 세원을 파악하여 해외로 부

당 유출된 자본을 정상적인 과세권 내로 유인하고, 국내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과 역

외탈루세원을 사전에 억제하여 역외탈세 방지와 과세형평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도입하였음6)

□ 한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2010년 12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신설되었으며, 2010년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를 첫 신고 대상으로 하였음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세부내용

가. 신고의무자 

□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7)나 및 내국법인 중 해당 연도

5) 국세청,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2012.5.

6) 기획재정부, 󰡔2010 간추린 개정세법󰡕, 2011.6; 국세청,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2012.5.

7) 거주자에 대한 판정은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이루어진다.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

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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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다음 연도 6월 1

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법에서 정하는 내용을 신고하여야 함8)

○ 거주자 및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대상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함9)

○ 해외금융회사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

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하는 금융회사를 의미함

－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포함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함

○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의미함

□ 우리나라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1년에는 해당 연도 중에 어느 하

루라도 보유계좌 잔액이 1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고의무를 부여하였음

□ 이후 우리나라는 세법 개정을 통해 신고의무자의 신고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10)로 

2014년 신고분부터는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

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개정 2010.2.18.>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

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

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1항

10) 기획재정부, 󰡔2012 간추린 개정세법󰡕, 2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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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개정

○ 거주자·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연중

최고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좌내역을 

신고하여야 함

  － 연중 최고잔액 계산기준: 계좌별 1일 보유계좌잔

액을 합산함

○ 연중 최고잔액 계산기준 변경: 계좌별 월말계좌 

잔액을 합산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2 간추린 개정세법󰡕, 2013. 3

<표 Ⅱ-1> 신고의무자 범위의 축소

□ 신고의무자의 매월 말일 보유계좌잔액은 신고의무자가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은 자산 구분별로 산정한 금액을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기준 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 후 합산하고, 합산금액으로 신고의무 여부를 판정함

○ 현금: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그 주식을 기초로 발행된 예탁증서: 해당하는 매월 말일

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에 말일의 최종가격을 곱한 금액

○ 증권시장에 상장된 채권: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에 말일의 최

종가격을 곱한 금액

○ 집합투자증권: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에 말일의 기준가격을 곱

한 금액

○ 보험상품: 매월 말일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

○ 이때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거래실적이 없는 계좌, 연도 중 해지된 계좌 등 해당 

연도 전체기간 중에 보유한 모든 계좌를 포함함

□ 한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는 해당 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아 각각 신고의무를 

가짐11)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란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를 의미하고,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

에는 공동명의자 각각을 의미함

1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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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 소유자란 해당 계좌의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 거래

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해당 계좌

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의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임12)

－ 다만, 법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자,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법에서 

정한 투자중개업자인 경우는 실질적 소유자에서 제외함

○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가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을 각자의 지분

율과 관계없이 잔액 전부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담함13)

□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자는 다음과 같음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

하인 외국인 거주자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

주하는 자로서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

년 이하인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금융회사

○ 공동명의자 중 어느 하나가 다른 공동명의자의 계좌정보를 함께 신고함에 따라 다른 

공동명의자가 보유한 모든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공동명의

자1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집합투자기구, 집

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

○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외국환중개회사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 한편, 효과적인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신고의무면제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축소된 바 

1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4항

13) 국세청,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2012.5.

14) 국세청,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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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종전 면제자 개정

○ 국내 또는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에 투자

한 자

 

○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외국집합투자기구

에 투자한 자는 제외

  － 등록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 제1항에 따른 것을 의미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2 간추린 개정세법󰡕, 2013. 3

<표 Ⅱ-2> 신고면제자의 축소

나. 신고대상

1) 신고대상계좌

□ 우리나라의 신고대상계좌는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로서 구체적으로 ｢국제조세조

정에 관한 법률｣에서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음

○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증권

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 

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 그 밖의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

□ 한편, 신고대상계좌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도입 초기에 비하면 그 대상이 확대된 

것으로 현재는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모든 금융자산 관련 계좌가 신고대상계좌에 속

하는 것으로 이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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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신고대상계좌 개정

○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다음 계좌

  － 은행업무 관련 개설 계좌

  － 증권거래 관련 개설 계좌

  － (신설)
  － (신설)

○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다음 계좌

  － (좌동)
  － (좌동)
  － 채권, 파생상품, 보험 등 계좌 

  － 그 밖의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

에 개설한 계좌

자료: 기획재정부, 󰡔2012 간추린 개정세법󰡕, 2013. 3

<표 Ⅱ-3> 신고대상계좌의 확대

2)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기재사항

□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신고서는 신고인의 인적사항, 해외금융계좌 보유 현황, 해외금융

계좌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신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여권번호를 기재하도록 함

○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함

○ 신고인이 개인 거주자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를 기재함

－ 거주자의 성명은 국문과 영문을 모두 기재하는데, 영문 성명은 여권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동일해야 함

○ 신고인이 법인이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고유

번호를 기재하도록 함

□ 해외금융계좌 보유 현황은 총신고계좌 수, 보유계좌 잔액의 연중 매월 말일의 최고금액

의 기준일과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기준일이란 보유 중인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의 잔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합

산했을 때 가장 큰 금액이 되는 날을 기재하도록 함

○ 금액은 원단위로 기재하는데, 기간의 이자 등이 실제 해당계좌로 지급되지 않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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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합산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해외금융계좌 정보는 해외금융계좌별 명세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계좌 관련자 

유무 및 관련 정보, 금융회사명, 계좌종류, 계좌번호, 표시통화, 계좌 명의자, 현지기업 

고유번호, 기준일 잔액(원화, 외화), 개설일, 해지일, 금융회사 소재지(국가, 지역, 도시, 

상세주소)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음

○ 계좌 관련자가 있거나, 공동명의 계좌이거나,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대

해서는 별지 제21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명세서에 관련 내용을 따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명세서에는 해당 계좌가 공동명의인지, 아니면 신고인이 계

좌 명의자이고 실소유자 정보를 기재하는 것인지, 혹은 신고인이 실소유자이고 

계좌 명의자의 정보를 기재하는지 구분하도록 하고 있음

－ 관련자에 대해서는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표시 통화는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나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를 참고하여 

영문 3문자(예시: 미국 USD)로 작성함

○ 현지기업 고유번호는 세무서장이 해외현지기업(해외지점, 연락사무소 등)에 부여한 

번호를 의미함

○ 해당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의 소재지를 국가, 지역[주(州), 성(省) 등], 도시, 그 밖의 

상세 주소로 나누어 영문으로 작성하며, 영문으로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한글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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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세부내용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 신고인 인적사항
○ 성명(법인명), 주민번호(사업자등록번호), 여권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 해외금융계좌 보

유 현황

○ 총신고계좌 수, 보유계좌 잔액의 연중 매월 말일의 최고금액 및 

그 기준일

○ 내국인과 특정외

국법인의 특수관

계인 판정기준

○ 주식소유(내국인과 비거주자의 직·간접 비율)
○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실질적으로 지배관계가 있는지 체크

○ 해외금융계좌별 

명세

○ 보유계좌 일련번호 부여후 기재

○ 계좌관련자 정보

○ 금융회사명, 계좌종류, 계좌번호, 표시 통화, 계좌 명의자, 현지기

업 고유번호, 기준일 잔액(원화, 외화), 개설일, 해지일, 금융회사 

소재지(국가, 지역, 도시, 상세주소)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명세서
○ 관련자별 정보 

○ 관련 계좌번호의 일련번호 기재

○ 계좌 관련자 유형구분

  － 공동명의자인지, 아니면 신고인이 실소유자 혹은 명의자인지 

여부

○ 관련자 정보: 성명(법인명), 주민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

지), 전화번호

<표 Ⅱ-4>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기재사항

3)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 

□ 매년 6월 30일인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자나 과소신고한 

자는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

○ 무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한 시점에 

따라 과태료가 경감될 수 있음

－ 과태료에 대해서는 “다. 미신고 및 과소신고 등에 따른 제재”에서 기술함

4) 신고위반 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 거주자인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

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신고의무자에게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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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할 수 있음 

□ 소명을 요구받은 신고의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명하여야 하며, 

자료 수집·작성에 상당시간이 걸리는 경우를 사유로 한 차례에 걸쳐 60일을 연장할 

수 있음

○ 신고의무자가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됨

－ 과태료에 대해서는 “다. 미신고 및 과소신고 등에 따른 제재”에서 기술함

다. 미신고 및 과소신고 등에 따른 제재

□ 우리나라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미신고 및 과소신고에 대한 제재사항과 

과세관청의 소명요구에 대한 불응 또는 허위소명시의 제재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납

세자들의 자진 신고를 독려하기 위하여 신고기한 경과 후 일정 기간 안에 수정신고 및 

기한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경감하고 있음 

□ 한편, ｢국세기본법｣에서도 성실한 신고를 독려하고 역외세원관리를 위하여 해외금융

계좌 정보제공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와 미신고 및 과소신고자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법을 신설하였음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

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미신고금액(과소신고금

액)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시행

령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음

○ 미신고 및 과소신고금액이 20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금액의 4%

○ 미신고 및 과소신고금액이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경우: 8천만원 + 20억 초과 

금액의 7%

○ 미신고 및 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 초과인 경우: 2억 9천만원 + 50억 초과금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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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에 대해서는 신고기한이 지

난 후 수정신고한 일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경감함

○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해당 과태료의 50%

○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 해당 과태료의 20%

○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 해당 과태료의 10%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에 대해서는 신고기한이 지

난 후 기한 후 신고한 일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경감함

○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 해당 과태료의 50%

○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 해당 과태료의 20%

□ 한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와 관련해서 시행령에

서는 보유계좌잔액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그리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에서는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위반

금액의 출처 소명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거짓소명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함

□ 한편, 우리나라는 제재 강화를 통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15), 미신고 및 과

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2013년 신고분부터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

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고16), 2014년에 신고분부터는 형사처벌을 도입하여 징역형

과 벌금형 병과가 가능하도록17) 하였음

15) 기획재정부, 󰡔2012 간추린 개정세법󰡕, 2013. 3

16)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 제1항

1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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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됨

○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음 

○ 내국법인의 대표자,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의 업무에 관하여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고, 그 내

국법인 또는 거주자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함

○ 동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2 제1항에 따라 처벌되는 경우 앞서 설명

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되지 아니함

□ 위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 관련된 제재사항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미신고 
과소신고금액

국조법 제35조 제1항 과태료 국조법 제34조의2 제1항 벌칙

비고
과태료

수정신고 등 
경감적용 여부

벌칙
수정신고 등 

경감적용 여부

20억원 이하 4%
수정 및 

기한후신고시 

신고일자별 

경감률 적용

미적용 -

50억원 이하 7% 미적용 -

50억원 초과 10%
전체금액의 

10%,
2년 이하 징역형

미적용
34조의2 적용시

35조 적용안함

<표 Ⅱ-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재사항

□ 한편,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 제1항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의 인적

사항, 신고의무 위반금액은 고액상습체납자와 함께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와는 별개로 우리나라에서는 해외금융계좌 정보제공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실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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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금액에 따라 과태료 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함

○ 다만, 징역형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과태료금액을 “2억 9천만원 + 해당 금액 중 50억

원을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보고 신고포상금을 산정함

과태료금액 또는 벌금액 지급률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100분의 15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억원 초과 6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자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4 제15항

<표 Ⅱ-6> 신고포상금

2. 해외금융계좌 신고현황

□ 2011년 6월 해외금융계좌의 첫 신고 이후 계속적으로 신고인원 및 신고금액은 증가하

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신고인원은 2011년 525명 대비 2013년도에 약 29%가 증가한 678명으로 나타남

○ 신고금액은 2011년 11.5조원 대비 20113년도에 약 98%가 증가한 22.8조원이 신

고됨

구분
2013년 2012년 2011년

인원수 계좌수 금액 인원수 계좌수 금액 인원수 계좌수 금액

개인 310 1,124 2.5 302 1,059 2.1 211 768 10.5

법인 368 5,594 20,3 350 4,890 16,5 314 4,463 1,0

자료: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1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및 미신고자 점검 계획”, 2013.8.20. 재구

성.

<표 Ⅱ-7>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
(단위: 명, 건,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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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개인은 20억원 이하의 신고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법인은 50억원 초과의 신고

건수가 가장 많으며 해당 고액신고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음

○ 50억원 초과 신고자의 수는 2012년 대비 개인이 13%, 법인이 17% 증가하여 전체 

신고자 수의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구분
개인 법인

2013년 2012년 2013년 2012년

20억 이하 136 144 88 85

20억 ~ 50억 96 89 81 95

50억 초과 78 69 199 170

합계 310 302 368 350

자료: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1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및 미신고자 점검 계획”, 2013.8.20. 등
의 보도참고자료 재구성.

<표 Ⅱ-8> 해외금융계좌 신고자 금액대별 현황
(단위: 명)

□ 계좌 유형별로는 금액기준으로 2011년 주식이 신고금액 2.5조원에 비해 2013년 10.6

조원으로 약 324% 증가함

구분
2013 2012 2011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주식 10.6 46.6 9.2 49.4 2.5 21.7

예금 11.6 51.0 9.1 48.9
9.0 78.3

기타 0.6 2.4 0.3 1.7

합계 22.8 100.0 18.6 100.0 11.5 100.0

자료: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1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및 미신고자 점검 계획”, 2013.8.20. 등
의 보도참고자료 재구성.

<표 Ⅱ-9> 해외금융계좌 유형별 현황
(단위: 조원, %)

 

□ 계좌의 국가별 분포는 개인과 법인이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개인의 경우 미국이 가장 많은 개인이 신고한 국가였으며 2011년에 미국에서 2012

년부터는 일본에 가장 많은 금액이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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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경우 아랍에미리트가 가장 많은 법인이 신고한 국가였으며 2011년에 말레이

시아에서 2012년부터는 일본에 가장 많은 금액이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신고 시 OECD 조세피난처 지정 이력이 있는 국가 중 13개국에서 총 789개 

계좌가 신고되었으며 총신고금액은 2.5조원에 달함

－ 국세청에서는 싱가포르, 바레인, 스위스, 필리핀, 벨기에가 OECD 조세피난처 지

정 이력이 있는 국가 중 신고금액 상위 5개국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음

구분
2013 2012 2011

국가 인원수 국가 인원수 국가 계좌의 수

개인

미국 158 미국 144 미국 408

홍콩 43 홍콩 36 캐나다 68

싱가포르 34 일본 34 일본 63

일본 32 싱가포르 29 홍콩 59

중국 25 중국 21 싱가포르 48

법인

아랍에미리트 99 아랍에미리트 87 아랍에미리트 405

중국 98 중국 82 베트남 389

미국 74 미국 73 중국 364

일본 71 일본 70 미국 295

베트남, 홍콩 68 베트남 63 일본 275

구분
2013 2012 2011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개인

일본 11,387 일본 9,188 미국 4,973

미국 6,582 미국 5,680 싱가포르 1,509

싱가포르 1,653 싱가포르 1,465 일본 795

홍콩 1,546 스위스 1,003 홍콩 653

스위스 968 홍콩 943 캐나다 402

법인

일본 60,417 일본 52,234 말레이시아 17,773

미국 24,248 말레이시아 15,361 아랍에미리트 14,448

중국 16,910 미국 14,389 싱가포르 12,339

싱가포르 16,904 싱가포르 13,518 미국 7,917

아랍에미리트 15,655 아랍에미리트 11,517 영국 6,758

자료: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1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및 미신고자 점검 계획”, 2013.8.20. 등
의 보도참고자료 재구성.

<표 Ⅱ-10> 해외금융계좌 국가별 분포
(단위: 명, 개, 억원)



Ⅲ. 주요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1. 미국

□ 미국의 경우 해외금융정보에 대하여 납세자의 정기적인 신고제도를 통한 해외금융계좌

정보의 수집과 그간에 누락한 해외소득 신고를 정해진 기간에 신고하는 경우 관련 과

태료 등을 사면해 주는 비정기적인 신고기간제도를 같이 운영할 뿐만 아니라, 해외금융

자산에 대해서도 납세자에게 보고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음

○ 본 연구는 정기적인 납세자의 신고의무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함18)

가. 납세자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

1) FBAR의 연혁19)

□ 미국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1970년에 신설된 은행비밀보호법(The Bank Secrecy 

Act)에 기인함

18) 비정기적인 신고기간제도에 대해서는 홍범교·구자은·이형민, 󰡔역외소득에 대한 자발적 신고제

도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11.9를 참조하기 바람

19)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연혁은 다음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음

    1. Jennifer E. Eller and Michael P. Kreps, “Foreign Account Reporting for Retirement 
Plans,” Journal of Retirement Planning, 2010. 2

    2. Bradley J. Bondi, “Don't Tread on Me: Has the United States Government's Quest for 
Customer Records from UBS Sounded the Death Knell for Swiss Bank Secrecy Laws,” 30 
Nw. J. Int'l L. & Bus. 1 (2010)

    3. 이은미, ｢역외자산의 정보수집 및 정보교환제도에 관한 고찰｣, 󰡔조세연구󰡕 제11-3집, 2011.12. 
    4. 강남규,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FBAR)의 본격적인 시행과 최근 동향｣, 󰡔율촌 뉴스레터󰡕, 법

무법인 율촌, 2009. 11
    5. 홍범교·구자은·마정화,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조세행정상 역외금융정보 확보제도 연구󰡕, 한

국조세연구원,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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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법은 금융범죄 예방이 주된 목적으로 재무장관은 미국 거주자(resident)나 시민권

자(citizen), 개인(person) 그리고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해외 금융기

관(foreign financial agency)과 거래하는 등의 경우 기록을 유지하고 신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20)

□ 은행비밀보호법이 통과된 직후 미 재무부는 해외의 은행, 증권 기타 금융계좌를 보유한 

자에게 매년 국세청에 관련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시행령(regulations)을 공표함

□ 그러나 미 재무부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는 자 중 20%만이 신고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짐21)

 

□ 한편, 2001년 발생한 9·11테러 이후 미국에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자금세탁

(money laundering)과 해외 절세 방안의 남용(abusive foreign tax schemes)의 방지

를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재조명받음

○ 이와 관련하여 2001년 PATRIOT ACT(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에서는 미국 재무부에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에 대한 신고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음

□ 이후 2003년 1월 과거에 미신고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경우 관련 과태료를 면제

해 주는 한시적인 신고기간제도를 운영함

○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1,299명이 신고를 하였다고 함22)

□ 또한 2003년 4월 FBAR에 대한 집행과 관리의 주된 권한을 국세청이 가지게 됨

20) Pub. L. No. 91-508(1970); 31 U.S.C. § 5314(a)

21) US Treasury Department, A REPORT TO CONGRESS IN ACCORDANCE WITH §361(b) OF 
THE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 OF 2001, April 26, 2002, 
Treasury Report.

22) 홍범교·구자은·마정화,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조세행정상 역외금융정보 확보제도 연구󰡕, 한국

조세연구원, 2009.1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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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FBAR에 대한 집행과 관리의 권한은 재무부 내의 금융범죄처벌기구(The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FinCen)와 국세청에서 나누어서 가지고 

있었음

○ 동 조치를 통해 미 국세청 내에 이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였고, 이후 미 국세청이 

납세자에 대한 FBAR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 것으로 판단됨

－ American Jobs Creation Act: 2004년 고의성 여부를 불문하고 FBAR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의성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부담시키도록 하는 등의 조치

를 취함

－ FBAR에 대한 홍보: 2007년 국세청 National Phone Forum에서 FBAR를 주제에 

포함하는 등 세무전문가와 일반 납세자를 상대로 한 지속적인 홍보를 수행함

□ 이후 국세청은 2008년 발생한 UBS23) 사건에서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성공적으로 수집

하였고, 탈세혐의자에 대한 징역형과 가택구금형을 선고받게 하였는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국세청에서는 FBAR에 따른 자발적 신고를 대대적으로 권유하게 됨

□ UBS 사건의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07년 캘리포니아의 억만장자 Igor Olenicoff가 자신의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하여 

미국 내에서 세금 부정사건으로 인해 유죄를 인정하였음

○ 동 해외금융계좌는 UBS의 PB인 Bradley Birkenfeld에 의해 관리되던 계좌였는데, 

2008년 4월 미 국세청은 이와 관련된 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토대로 Birkenfeld

가 탈세를 공모했다는 이유로 기소하였음

－ 이후 2008년 6월 Birkenfeld는 유죄를 인정하고, 형의 감소를 조건으로 미국 검

찰(United States prosecutors)에 협조하기로 합의함

－ Birkenfeld가 제공한 정보를 통해 미국 검찰은 스위스에 있는 UBS를 조사하는 

것으로 조사방향을 선회함

○ 2008년 7월 1일 플로리다 지방 법원(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Florida)은 해외에 계좌를 유지하고 있는 19,000명의 미국 거

23) UBS는 전세계 50개국에서 62,000여 명의 인원이 종사하고 있는 국제적 금융기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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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의 스위스 은행의 정보를 찾기 위해 미 국세청이 UBS를 소환하는 것을 허용하

였음

－ 당시 법원은 국세청이 UBS에 대하여 John Doe summons24) 교부를 허용함 

○ 이에 스위스 법무부(The Swiss Federal Office of Justice)는 동 소환에 응할 경우 

UBS는 스위스 은행법을 위반하게 될 수 있고, 스위스 정부당국의 지시를 기다려야 

한다고 밝힘25)

○ 이와 관련하여 2008년 7월 17일 미국 상원의 조사위원회(the Permanent 

Subcommittee on Investigations)에서 글로벌 조세피난처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함

○ 한편, 미 검찰은 UBS의 경영진과 회사 자체에 대한 형사고발 등의 움직임을 보였음 

－ 증언을 요청받은 사람 중 스위스 UBS의 임원이자 USB의 북미 PB를 총괄하던 

Martin Liechti는 2008년 4월 스위스에서 남아메리카로 여행을 하던 중 마이애미

공항에서 구금되었고, 그는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의 거부26)한 바 있으며, 2008년 

8월에 스위스로 돌아가는 것이 허용되었음

－ 이와 대조적으로 UBS의 글로벌 자산 관리 및 비즈니스의 최고재무책임자(CFO)

인 마크 브랜슨은 역외탈세를 저지른 클라이언트를 식별하기 위해 미국과 스위스 

당국에 협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2008년 11월 연방 검찰은 마이애미에서 Raoul Weil(USB의 국제 비즈니스와 전

세계 PB를 총괄하는 CEO)을 역외탈세구조를 만들고, 해외금융계좌를 숨긴 미국

의 납세자를 도왔다는 이유로 기소함

○ 이후 2009년 8월 19일에 스위스 UBS는 미 과세당국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4,450

명의 미국 거주자의 이름을 제출하되 벌금을 면제한다는 합의를 도출하였음

○ 이에 UBS은행 계좌 보유자들이 스위스 법원에 UB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24) IRS 웹사이트(http://www.irs.gov/irm/part25/irm_25-005-007.html)상에서는 조사 등을 통해서도 

납세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발부되는 소환장으로 설명하고 있음

25) James Nason, a spokesman for the Swiss Bankers Association, said, “UBS itself cannot 
decide to hand over client data because then it would be violating Swiss law” and that 
any Swiss bank “waits for instructions from the Swiss authorities.” Nason added, 
“Switzerland doesn’t allow fishing expeditions.” Bradley J. Bondi, Don’t Tread on Me: Has 
the United States Government’s Quest for Customer Records from UBS Sounded the Death 
Knell for Swiss Bank Secrecy Laws, 30 Nw. J. Int'l L. & Bus. 1(2010)의 주석 47번 재인용

26) 미국 수정헌법 제5조(Fifth Amendment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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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에 위의 합의는 조세조약상 내용이 없으므로 관련 정보를 미국에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함

○ 이에 스위스 정부와 미국은 조세조약에 대한 새로운 의정서를 체결하고, 스위스 의

회에서 2010년 6월 스위스 의회에서 동 의정서가 체결되었음

○ 이를 계기로 2010년 8월 스위스 정부는 4,450명의 미국 거주자의 계좌정보를 미국

에 제공하였음

 

2) FBAR의 세부내용27)

가) 신고의무자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를 매년 1회 국세청에 신고하여야함

○ 적어도 하나 이상의 해외금융계좌(financial account located outside of the 

United States)에 대한 재무적인 지분(financial interest)을 가지고 있거나 서명 권

한(signature authority)을 가지고 있는 미국인(the U.S. person)

○ 그 미국인의 해외금융계좌들의 잔액의 합계가 보고대상 기간 중 1만달러를 넘는 순

간이 있는 경우 

(1) 미국인의 의미

□ 여기서 미국인(the U.S. person)이라 함은 다음을 모두 포함함28)

○ 미국 시민권자(U.S. citizens), 미국 영주권자(U.S. residents)

○ 국내 기업(a domestic entity)

－ 법인기업(corporations), 파트너십(partnerships), 유한회사(limited liability 

27) 미국 국세청사이트(http://www.irs.gov), Deloitte의 “A wider net Understanding your FBAR 
reporting requirements”, KPMG의 “What’s News in Tax - Navigating the FBAR Maze”를 참조

함 

28) United States person includes U.S. citizens; U.S. residents; entit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corporations, partnerships, or limited liability companies, created or organized in 
the United States or under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and trusts or estates formed 
under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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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ies), 신탁(trusts) 등을 포함함

(2) 재무적 지분의 의미

□ 수익의 귀속이 미국인에게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해외 계좌의 법적인 소유자(holder 

of legal title)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공공기록상 소유자(the owner of record)가 되는 

경우 해당 계좌의 재무적 지분(financial interest)을 가진 자로 봄29)

○ 예를 들면 해외증권회사의 위탁계좌(foreign brokerage account)에 대한 공문서상 

소유자가 미국인 클라이언트의 대리인 자격으로서 미국 증권 중개인(a US broker)

라면, 미국인 클라이언트와 미국 증권사는 모두 신고의무자에 해당함30)

□ 만약 두 명이나 그 이상의 명의로 계좌가 유지되고 있다면, 모든 명의자는 각각 재무적

지분을 모두 가지는 것으로 보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다만, 부부명의인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여 한명만이 신고의무를 이행함

□ 한편,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미국인 또한 은행, 증권, 기타 금융관련 계좌의 재무적 지

분을 가진 경우로 보아 신고의무를 지게 됨

○ 법률적 소유자가 미국인의 대리인, 법적대리인, 위임받은 자 등으로서 미국인을 대

신하는 경우

○ 법률적 소유자가 미국인이 직간접적으로 의결권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업(corporation)인 경우

○ 법률적 소유자가 미국인이 직간접적으로 자본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파

트너십(partnership)인 경우

○ 법률적 소유자가 미국인이 직간접적으로 의결권, 지분이나 자산가치, 수익배분권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업체(any other entity)인 경우

29) IRS, “Internal Revenue Manual Ch.26, Bank Secrecy Act. 4.26.16.3.4 (07-01-2008) Financial 
Interest”

30) Deloitte,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 Reporting Rules, Forms, and Instructions,” 
20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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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해외파트너십 지분을 51% 보유하고 있는 미국 

기업은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재무적 지분을 보유한 자로 보아 해외금융계좌 신고대

상에 해당함31)

 

□ 한편, 미국에서는 종속기업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50%를 초과하여 보유한 기업

(corporation)의 경우 모기업이 연결 해외금융계좌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32)

○ 이 경우 연결대상이 되는 종속기업의 신고의무가 없음

○ 연결 해외금융계좌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모기업은 모기업과 자기업이 보유하고 있

는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각각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함

○ 다만, 이 경우 연결대상기업의 목록을 따로 신고하여야함

 

(3) 서명권한의 의미

□ 과거에는 서명권한(signature authority)에 대한 의미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는데33), 

2011년 3월부터 시행된 시행령에서 신고대상자에 서명권한(signature authority)을 가

진 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음34)

□ 서명권한(signature authority)이란 서명이 담긴 문서를 통해 금전, 펀드 또는 금융계좌

상 기타 자산 등에 대한 개인(혹은 타인과 공동으로)의 처분재량권을 의미함35)

□ 이에 따르면 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하여 임직원(employees and 

officers)이 재무적 지분이 없더라도 동 계좌에 대한 서명권한을 가진 경우에는 위 임직

31) KPMG, “What’s News in Tax - Navigating the FBAR Maze,” 2013. 4 

32) IRS, “Internal Revenue Manual Ch.26, Bank Secrecy Act. 4.26.16.3.1.1 (07-01-2008) U.S. 
Person: Definition”

33) 강남규,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FBAR)의 본격적인 시행과 최근 동향｣, 󰡔율촌 뉴스레터󰡕, 법무법인 율

촌, 2009. 11

34) Deloitte, “A wider net Understanding your FBAR reporting requirements,” 2013. 3

35) Deloitte,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 Reporting Rules, Forms, and Instructions,” 
20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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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법인의 해외금융계좌신고 여부를 불문하고 해외금융계좌신고를 하여야 함36) 

□ 다만, 재무적 지분 없이 서명권한을 가진 자 중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주요한 예는 다음

과 같음37)

○ 상장법인의 임직원

－ 내외국법인 모두 적용되며, 상장시장의 등급과 상관없이 미국 국립증권거래소

(national securities exchanges)에 상장된 법인으로서 자산이 1천만달러를 넘고 

주주가 500인 이상이어야 함

－ 현재 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 미국 국립증권거래소로서 등록된 16개의 증권시장이 

있음38)

○ 미국 상장법인의 미국 종속기업의 임직원

－ 미국 상장법인은 상장시장의 등급과 상관없이 미국 국립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

인으로서 자산이 1천만달러를 넘고 주주가 500인 이상이어야 함

－ 또한 모기업이 종속기업의 해외금융계좌까지 포함하여 연결해외금융계좌신고를 

한 경우에만 해당됨

○ 연방정부 당국으로부터 조사받은 은행의 임직원

○ 증권거래법 제12조39)에 의해 등록된 증권을 가진 법인의 임직원

○ 미국증권거래위원회 또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되고 조사된 금융기관의 

임직원

36) Deloitte, “A wider net Understanding your FBAR reporting requirements,” 2013. 3

37) IRS, “Internal Revenue Manual Ch.26, Bank Secrecy Act. 4.26.16.3.5 (07-01-2008) Signature 
or Other Authority Over an Account” 및 Deloitte, “A wider net Understanding your FBAR 
reporting requirements,” 2013. 3 참조

38) 미국증권거래위원회(http://www.sec.gov/) 참조하였으며, 이하는 16개 증권시장임 

    NYSE MKT LLC (formerly NYSE AMEX and the American Stock Exchange) / BATS 
Exchange, Inc. BATS Y-Exchange, Inc. / BOX Options Exchange LLC /NASDAQ OMX BX, 
Inc. (formerly the Boston Stock Exchange)/ C2 Options Exchange, Incorporated / Chicago 
Board Options Exchange, Incorporated Chicago Stock Exchange, Inc./ EDGA Exchange, 
Inc. / EDGX Exchange, Inc. / International Securities Exchange, LLC / The Nasdaq Stock 
Market LLC /National Stock Exchange, Inc./ New York Stock Exchange LLC/ NYSE Arca, 
Inc. /NASDAQ OMX PHLX, Inc. (formerly Philadelphia Stock Exchange)

39) 관련 증권거래법은 http://www.sec.gov/about/laws/sea34.pdf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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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고대상

(1)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 해외금융계좌들의 잔액의 합계가 보고대상 기간 중 1만달러를 넘는 순간이 한 번이라

도 있는 경우에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신고를 해야 함40)

□ 해외금융계좌는 다음의 열거된 사항을 포함함41) 

○ 저축(savings), 요구불예금(demand), 수표(checking), 예금(deposit), 정기예금

(time deposit)과 같은 은행계좌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유지하고 있는 기타 계좌

－ 신용카드를 위해 개설하는 계좌나 보험정책상 해약환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계좌

도 금융계좌에 한 예임

○ 증권(Securities), 파생상품(securities derivatives), 기타 다른 금융계좌

○ 뮤추얼 펀드 같은 여러 자산으로 구성된 펀드계좌

□ 신고대상이 되는 해외금융계좌는 다음과 같음42)

○ 해외금융계좌는 일반적으로 지리적으로 미국 외의 모든 지역에 있는 국가의 계좌를 

의미함

○ 계좌가 해외금융계좌인지 여부는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국적이 아닌 계좌가 어

느 지역에 있는지에 따르는 것임

－ 미국 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의 계좌는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임

－ 이와 마찬가지로 외국금융기관의 미국 내 지점, 대리인 기타 사무소의 계좌는 신

고대상 해외금융계좌가 아님

－ 한편, 미국은 미국의 여러 주뿐만 아니라 워싱턴 DC와 the Indian Gaming 

40) The FBAR is required for each calendar year during which the aggregate amount(s) in the 
account(s) exceeded $10,000 valued in U.S. dollars at any time during the calendar year

41) IRS, “Internal Revenue Manual Ch.26, Bank Secrecy Act. 4.26.16.3.2 (07-01-2008) Financial 
Account”

42) IRS, “Internal Revenue Manual Ch.26, Bank Secrecy Act. 4.26.16.3.3 (07-01-2008) Foreign 
Financial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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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ory Act에 따른 인디언 지역, 푸에르토리코 연방, 미국 버진아일랜드, 괌, 

아메리칸 사모아와 북마리아나제도 연방을 포함함

－ 해외 미군의 군대금융시설에 보유한 계좌는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가 아님

□ 해외금융계좌의 가액의 평가는 다음과 같음43)

○ 해외계좌의 외국환은 연말에 적용되는 공식환율(the official exchange rate in 

effect at the end of the year)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주식 및 기타 증권이나 여타 비화폐성 자산의 경우 연말의 시장가치로 보고 함

○ 만약 해외금융계좌를 1개 이상 25개 미만으로 가지고 있는 납세자가 연중 최고잔액

이 1만달러 초과 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 중 Part Ⅱ 부분을 

작성한 후 추가적인 필요에 의해 나머지 신고서를 작성하면 됨

(2) 신고서 기재내용44)

□ 미국 FBAR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파트로 구분되어 있음

○ 신고자 정보기재(PARTⅠFiler Information)

○ 본인 소유의 계좌정보(PARTⅡInformation on Financial Account(s) Owned 

Separately)

○ 공동 명의의 계좌정보(PARTⅢInformation on Financial Account(s) Owned 

Jointly)

○ 재무적 지분 없이 서명권한을 가진 계좌정보(PARTⅣInformation on Financial 

Account(s) Where Filer has Signature Authority but No Financial Interest in the 

Account(s))

○ 연결 신고하는 금융계좌정보(PARTⅤInformation on Financial Account(s) Where 

the Filer is Filing a Consolidated Report)

43) IRS, “Internal Revenue Manual Ch.26, Bank Secrecy Act. 4.26.16.3.6 (07-01-2008) Account 
Valuation”

44) 2011년 3월 현재의 신고서(TD F 90-22.1)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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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자에 대한 정보는 신고자의 유형, 납세자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명, 

거주 국가 및 도시, 상세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PARTⅠ에서는 재무적 지분을 가진 계좌가 25개 이상인지 여부에 대해 체크하도

록 하고 있는데, 25개를 넘어가는 경우는 본인 소유의 계좌정보(PARTⅡ)를 기재하지 

않고, 다른 파트의 정보는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토록 함

○ 이에 대하여 국세청의 Internal Revenue Manual 4.26.16.3.9을 살펴보면, 25개 이

상의 계좌를 보유한 경우에는 신고서상 계좌정보는 기재하지 않는 대신 계좌기록 보

관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계좌기록 보관의무는 국세청 심사관의 관련자료 요청에 납세자가 반드시 응답해

야 하는 의무로서 불응 혹은 허위 대응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이는 많은 해외계좌를 보유함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감안하여 신고 및 기타의무는 

부과하되 신고 시 기재되는 정보의 양을 감소시킨 조치로 해석됨

□ 본인 소유의 계좌정보(PARTⅡ)는 계좌별 연간 최고 잔액, 계좌유형, 계좌개설 금융기

관의 명칭, 계좌번호, 금융기관의 계좌가 개설된 도시, 국가, 상세주소를 기재하도록 하

고 있음

○ 계좌유형은 은행, 증권, 기타금융계좌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함

□ 공동명의 계좌와 관련해서는 본인 소유의 계좌정보(PARTⅡ)에서 기재하도록 하는 사

항을 모두 기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공동명의자의 수, 공동명의자의 

납세자번호(아는 경우에만 기재), 공동명의자의 성명 및 상세주소를 요구하고 있음

□ 재무적 지분 없이 서명권한을 가진 계좌와 관련해서도 본인 소유의 계좌정보(PARTⅡ)

에서 기재하도록 하는 사항을 모두 기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계좌 

명의자의 이름, 납세자번호, 주소를 요구하고 있음

□ 연결신고하는 계좌와 관련해서 서식에서는 본인 소유의 계좌정보(PARTⅡ)에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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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는 사항과 동일한 사항을 요구하고 있음

구분 내용 세부내용

FBAR 
신고서

○ PARTⅠ: 신고자정

보

○ 신고자의 유형, 납세자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명, 거주 

국가 및 도시, 상세주소

○ PARTⅡ: 본인 소

유의 계좌정보

○ 계좌별 연간 최고 잔액, 계좌유형, 계좌개설 금융기관의 명칭, 계좌

번호, 금융기관의 계좌가 개설된 도시, 국가, 상세주소

○ PARTⅢ: 공동명의 

계좌정보

○ 계좌별 연간 최고 잔액, 계좌유형, 계좌개설 금융기관의 명칭, 계좌

번호, 금융기관의 계좌가 개설된 도시, 국가, 상세주소

○ 공동명의자의 수, 공동명의자의 납세자번호(아는 경우에만 기재), 공
동명의자의 성명 및 상세주소

○ PARTⅣ: 재무적 지

분 없이 서명권한

을 가진 계좌정보

○ 계좌별 연간 최고 잔액, 계좌유형, 계좌개설 금융기관의 명칭, 계좌

번호, 금융기관의 계좌가 개설된 도시, 국가, 상세주소

○ 계좌 명의자의 이름, 납세자번호, 상세주소

○ PARTⅤ: 연결신고

하는 계좌정보 

○ 계좌별 연간 최고 잔액, 계좌유형, 계좌개설 금융기관의 명칭, 계좌

번호, 금융기관의 계좌가 개설된 도시, 국가, 상세주소

<표 Ⅲ-1> FBAR 신고서 기재사항

다) 세제상 혜택 및 제재사항45)

□ 미 국세청은 FBAR의 과태료(civil penalties)의 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 FBAR 위반시 국세청 심사관은 경고장(FBAR warning letter)을 송부하거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음

□ 미신고는 신고기한인 6월 30일까지 미신고시 발생하는 것이며, 계좌기록 보관의무 위

반은 국세청 심사관의 관련자료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를 의미함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및 계좌기록 보관의무 위반 시 과실의 일회성이나 고의성 존재 여

부와 무관하게 모두 과태료가 부과됨

45) IRS, “Internal Revenue Manual”, Ch.26, Bank Secrecy Act.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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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과실의 반복성과 고의성 유무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차등적으로 적용됨

○ 과태료는 재무적 지분을 가진 신고의무자나 서명권한을 가진 자에 대해서 각각 부과

될 수 있음

－ 즉, 하나의 계정의 신고 누락으로 인해 여러 신고의무자에게 모두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

○ 과실(negligence), 반복적인 과실(pattern of negligence), 고의성(willful), 비고의

성(non-willful)으로 인한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됨

○ 과태료는 각 계좌별, 위반한 연도별로 부과됨

－ 과태료는 상한선은 있으나, 하한선은 없음

○ 과태료의 금액에 대해서는 심사관이 일정 정도의 재량권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며, 

국세청 매뉴얼에는 다음과 같은 예시를 두고 있음

－ 예를 들어, 해외금융계좌에 10만달러의 잔액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신고를 누락

하였으나, 동 해외계좌로부터의 이자수익을 개인소득세 신고시 신고하였고 동 납

세자가 해외금융계좌를 은폐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보다는 

경고장 송부가 더 적합함

(1) 과실로 인한 위반일 경우 과태료

□ 과실로 인한 미신고 및 계좌기록 보관의무 위반시 500달러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과실로 인한 과태료는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개인이 아닌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아니함

□ 과실로 인한 미신고 및 계좌기록 보관의무 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

실로 위한 위반의 과태료 500달러에 추가적으로 5만달러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미신고와 계좌기록 보관의무 위반이 과실은 아니지만,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1만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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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동 과태료는 개인에게도 적용되는데, 의무 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뒤늦

게 해외금융계좌 잔액과 관련하여 심사관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동 과태료는 적용

되지 않음

(2) 고의적인 위반일 경우 과태료 및 형사처벌

□ 고의적인 해외금융계좌 미신고나 보관의무 위반의 경우 은행비밀보호법에 의해 과태료

와 함께 형사상 처벌이 동시에 처해질 수 있음

□ 먼저, 고의적으로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하거나 보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0만 

달러와 위반시점 계좌잔액의 50% 중 큰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하게 됨

○ 한편, 2004년 10월 이전에는 10만달러를 한도로 2만달러와 위반 시 계좌잔액 중 큰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하였는데, 법 개정을 통해 과태료의 한도를 폐지하였음

○ 그리고 동 과태료는 개인에게도 적용되는 과태료임

□ 그리고 고의적인 위반의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소득세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50만달러 이하 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거나, 벌금부과

와 징역형이 같이 처해질 수 있음

○ 그것이 아닌 해외금융계좌신고의 누락 등의 경우에는 25만달러 이하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거나, 벌금부과와 징역형이 같이 처해질 수 있음

 

□ 미 국세청에서는 고의성 존재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예시를 들고 있음

○ 개인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이자 및 배당수입 명세서(SCHEDULE B)상 해외금융

계좌 존재 여부에 대한 문항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한 경우에 해외금융계좌신고를 

누락한다면 이는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누락으로 봄

○ 신고대상계좌 3개 중 1개를 누락하고 신고한 자가 관련 소득은 신고하였고, 이와 관

련하여 국세청의 조사 시 신고 누락된 계좌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 누락된 계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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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심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의적인 누락으로 보지 않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해외금융계좌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해외금

융계좌신고와 이와 관련된 소득을 동시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의성이 있다고 

봄

○ 국세청으로부터 경고장(FBAR warning letter)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해외금융계좌신고를 누락하는 경우에는 고의성이 있다고 봄

□ 한편, 미 국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고의성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문서의 예시를 

들고 있음

○ 세무조사를 통해 입수된 문서로서 미신고된 해외금융계좌로부터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 이자 및 배당수입 명세서(SCHEDULE B)이 첨부된 소득세신고서류

○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진술서 

○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조사관의 인터뷰 기록

○ 부정(fraud)이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모든 문서

○ 과거 신고된 해외금융계좌신고서 

○ 외국은행의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 계약 및 수수료 관련 문서 

○ 외국은행이나 투자관리사 또는 대리인과의 계약 및 수수료 관련 문서

□ 위 과태료 및 형사처벌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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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유
(Violation)

과태료
(Civil Penalties)

형사상처벌
(Criminal Penalties)

관련규정

과실로 인한 위반 500달러 이내 없음

31 U.S.C.
§ 5321(a)(6)(A)
31 C.F.R. 103.57(h)

반복적인 과실 위반
과실로 인한 위반에 

추가하여 5만달러 이내
없음 31 U.S.C. 5321(a)(6)(B)

고의성 없는 위반
각 위반사항당 

1만달러 이내
없음 31 U.S.C. § 5321(a)(5)(B)

고의성

있는 

경우

미신고 또는 기록 

미보관

MAX(10만달러, 위반시 

계좌잔고의 50%)

25만달러 이하 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병과

31 U.S.C. § 5321(a)(5)(C)
31 U.S.C. § 5322(a)
31 C.F.R. § 103.59(b) 

다른 법률 위반 

하면서 미신고 , 
또는 자료미보관

MAX(10만달러, 위반시 

계좌잔고의 50%)

50만달러 이하 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병과

31 U.S.C. § 5322(b) 
31 C.F.R. § 103.59(c) 

알고도 고의적인 

미신고

MAX(10만달러, 위반시 

계좌잔고의 50%)

1만달러 이하 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병과

18 U.S.C. § 1001,
31 C.F.R. § 103.59(d) 

출처: http://www.fbaronline.com/penalty.aspx

<표 Ⅲ-2>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및 계좌기록 보관의무 위반 시 주요 제재사항

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하의 해외자산 신고의무46)

□ 미국은 매우 포괄적인 해외계좌신고제를 2010년 3월 도입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두 가

지가 그 주요 내용임

○ 해외금융기관은 미 국세청과의 정보제공협약을 통해 일정기준 이상의 금융자산에 

대해 미국 납세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소유주의 동의하에 미 국세청에 소유주의 이

름, 주소, 잔고 등을 보고해야 할 의무를 짐

－ 만약 정보제공협약을 맺지 않는 해외금융기관과 미 국세청 보고를 동의하지 않는 

46) http://www.irs.gov/Businesses/Corporations/Foreign-Account-Tax-Compliance-Act-(FATCA)을 참조하

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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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가 있다면, 이들의 미국 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들의 소득에서 30%

의 원천징수를 하도록 함

－ 2014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 해외 특정금융자산을 소유한 투자자는 관련 계좌 정보와 자산의 성격을 신고하여

야 함

□ 본 보고서에서는 FATCA의 주요 내용 중 해외 특정금융자산을 소유한 투자자의 신고의

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1) 신고의무자

□ 해외계좌를 보유하고 있거나 해외 특정금융자산을 보유한 미국 시민권자(U.S. citizens), 

미국 개인 거주자(U.S. individual residents), 특정한 개인비거주자(a very limited 

number of nonresident individuals)는 소득세 신고시 이에 대해 신고하여야 함

○ 개인소득세 신고서에 Form 8938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신고함

□ 한편, 미 국세청에서 발간한 Instructions for Form 8938(2013.12)에서는 향후 법인 등 

기업(domestic corporation, partnership, or trust)에 대해서도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시행령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그 이전에는 개인에게만 신고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2) 신고대상 자산

가) 신고기준금액

□ 신고의무자의 해외금융자산이 신고기준금액을 넘을 경우에만 Form 8938에 의한 신

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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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내에서 거주(living)하는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신고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음

○ 미혼인 납세자의 경우 해외금융자산의 합계가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5만달러를 초과

하거나 연중 어느 순간이라도 7만 5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함

○ 개인소득세를 부부합산하여 신고하는 기혼자의 경우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해

외금융자산의 합계가 10만달러를 초과하거나 연중 어느 순간이라도 15만달러를 초

과하는 경우 신고함

－ Form 8938은 개인소득세 신고시 첨부되는 양식이므로 부부합산 신고하는 경우 

해외금융자산 신고기준금액은 부부합산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기혼자인데 부부합산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미혼인 납세자의 경우와 같이 해외금

융자산의 합계가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5만달러를 초과하거나 연중 어느 순간이라도 

7만 5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함 

□ 미국 내에서 거주(living)하지 않는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신고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음

○ 미혼인 납세자의 경우 해외금융자산의 합계가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20만달러를 초

과하거나 연중 어느 순간이라도 30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함

○ 개인소득세를 부부합산하여 신고하는 기혼자의 경우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해

외금융자산의 합계가 40만달러를 초과하거나 연중 어느 순간이라도 60만달러를 초

과하는 경우 신고함

○ 기혼자인데 부부합산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미혼인 납세자의 경우와 같이 해외금

융자산의 합계가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20만달러를 초과하거나 연중 어느 순간이라

도 30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함 

나) 신고대상자산

□ 신고대상 해외금융자산은 다음과 같음

○ 외국금융기관에 의해 유지되는 금융계좌

○ 투자를 목적으로 외국금융기관의 계좌를 사용하여 관리하지 않는 다음의 해외금융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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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인이 아닌 자가 발행한 주식 등 유가증권

－ 해외 기업체(foreign entity)에 대한 지분

－ 거래의 상대방이나 발행자가 미국인이 아닌 금융상품이나 계약

□ 이와 관련하여 미 국세청에서는 여러 해외금융자산을 분류하고 Form 8938에 의해 신

고해야 되는 대상에 대해 다음 표를 통해 간략히 설명하고 있음

구분 신고대상 여부

외국금융기관에서 개설되는 금융계좌 신고대상임

미국금융기관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되는 금융계좌 신고대상 아님

해외금융기관의 미국지점에서 개설되는 금융계좌 신고대상 아님

서명권한이 있는 해외금융계좌나 자산
신고대상 아님

(예외사항 있음)

해외금융기관의 해외계좌를 통해 보유 중인 외국 주식이

나 유가증권

신고대상임

(단, 계좌자체는 신고대상에 해당하나 계좌에 

속해있는 개별유가증권의 내역은 신고대상 아님)

해외금융기관의 해외계좌를 통하지 않고 보유 중인 외국 

주식이나 유가증권
신고대상임

해외 파트너십 지분 신고대상임

다른 실체(entity)를 통한 간접적인 해외금융자산의 소유

지분
신고대상 아님

해외 뮤츄얼 펀드 신고대상임

해외주식과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국내 뮤츄얼 펀드 신고대상 아님

위탁자신탁(grantor trust)에 의한 해외계좌 또는 그 밖의 

계좌를 통한 투자자산
신고대상임

해외에서 개설된 해약반환금이 있는 생명보험과 연금 신고대상임

해외 헤지펀드(Hedge fund)와 사모펀드(PEF) 신고대상임

직접 소유하고 있는 해외 부동산 신고대상 아님

다른 실체(entity)를 통한 간접적으로 소유한 해외 부동

산

신고대상 아님

(단, 해외 entity가 특정금융자산에 속하고, 동 

금융자산에서 부동산의 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경우에는 신고함)

직접 보유하고 있는 해외 통화 신고대상 아님

직접 보유하고 있는 외국 보석 신고대상 아님

미술품, 보석, 자동차 등 개인적인 소유물 신고대상 아님

외국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보험과 연금 신고대상 아님

자료: http://www.irs.gov/Businesses/Corporations/FATCA-Information-for-Individuals 정리

<표 Ⅲ-3> 해외금융자산의 종류별 신고대상 여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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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고서 기재사항

□ Form 8938은 총 6개의 파트로 구분되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Part Ⅰ: 해외 예금 및 수탁계좌(Foreign Deposit and Custodial Account) 개요

－ 예금(Deposit)의 수량 및 연중 최고 잔액

－ 수탁계좌(Custodial Account)의 수량 및 연중 최고 잔액

－ 연중 해지한 예금이나 수탁계좌 유무

○ Part Ⅱ: 기타 해외자산에 대한 개요

－ 해외자산의 수량 및 연중 자산 합계의 최고 금액

－ 연중 취득하거나 처분한 자산의 유무

○ Part Ⅲ-1: 해외 예금 및 수탁계좌로부터 받은 이자 등의 기재

－ 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이자, 배당 로열티, 이익, 손실 금액을 기재

－ 또한 소득세 신고시 기재한 서식의 명칭을 기재

○ Part Ⅲ-2: 기타 해외자산으로부터 받은 이자 등의 기재

－ 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이자, 배당 로열티, 이익, 손실 금액을 기재

－ 또한 소득세 신고시 기재한 서식의 명칭을 기재

○ Part Ⅳ: Form 8938에서 신고대상으로 규정한 해외금융자산 외의 해외금융자산 존

재 여부 및 관련 소득세 신고서식 명칭 기재

○ Part Ⅴ: 개별 해외 예금 및 수탁 계좌에 대한 상세 정보

－ 계좌 유형(예금인지 수탁계좌인지 여부 기재)

－ 계좌번호 또는 기타 등록번호

－ 연중에 개설되거나 연중 해지된 계좌인지 여부,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계좌

인지 여부, 소득세 신고시 포함된 것인지 여부

－ 연중 최고 잔액 기재

－ 외화표시 자산의 경우 외화금액, 적용한 환율 및 환율 출처

－ 관련 금융기관명과 상세주소(도시, 국가, 우편번호 등)

○ Part Ⅵ: 개별 기타 해외 자산에 대한 상세 정보47)

47) 특정금융자산의 경우, 소득세 신고시 Form 3520, 3520-A, 5471, 8621, 8865 또는 8891에 기재한 

경우에는 Form 8938에 기재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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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에 대한 설명기재

－ 등록번호 등 자산의 식별 가능 정보기재

－ 연중 취득이나 처분자산인지 여부 

내용 세부내용

○ PARTⅠ: 해외 예금 및 수탁계

좌개요

○ 예금(Deposit)의 수량 및 연중 최고 잔액

○ 수탁계좌(Custodial Account)의 수량 및 연중 최고 잔액

○ 연중 해지한 예금이나 수탁계좌 유무

○ PARTⅡ: 기타 해외자산에 대

한 개요

○ 해외자산의 수량 및 연중 자산 합계의 최고 금액

○ 연중 취득하거나 처분한 자산 유무

○ PARTⅢ-1: 해외 예금 및 수탁

계좌로부터 받은 이자 등의 기

재

○ 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이자, 배당 로열티, 이익, 손실 금액을 기재

○ 소득세 신고시 기재한 서식의 명칭을 기재

○ PARTⅢ-2: 기타 해외자산으로

부터 받은 이자 등의 기재

○ 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이자, 배당 로열티, 이익, 손실 금액을 기재

○ 소득세 신고시 기재한 서식의 명칭을 기재

○ PARTⅣ: 소득세신고시 관련 

소득에 대해 신고한 해외자산 

중 Form 8938 신고대상이 아

닌 자산

○ Form 8938에서 신고대상으로 규정한 해외금융자산 외의 해외금융자

산존재여부 및 관련 소득세 신고 서식 명칭 기재

○ PARTⅤ: 개별 해외 예금 및 

수탁계좌에 대한 상세 정보 

○ 계좌 유형(예금인지 수탁계좌인지 여부 기재)
○ 계좌 번호 또는 기타 등록번호

○ 연중에 개설되거나 연중 해지된 계좌인지여부,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

유한 계좌인지 여부, 소득세 신고시 포함된 것인지 여부

○ 연중 최고 잔액 기재

○ 외화 표시 자산의 경우 외화금액, 적용한 환율 및 환율 출처

○ 관련 금융기관명과 상세주소(도시, 국가, 우편번호 등)

○ PARTⅥ: 개별 기타 해외자산

에 대한 상세 정보 

○ 자산에 대한 설명기재

○ 등록번호 등 자산의 식별 가능 정보기재

○ 연중 취득이나 처분자산인지 여부 

○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인지 여부, 소득세 신고시 불포함 여부

○ 자산의 연중 최고가액

○ 외화표시 자산의 경우 외화금액, 적용한 환율 및 환율 출처 

○ 기타 해외자산이 해외법인이나 기업체등의 주식이나 지분인 경우에는 

동 기업체의 명칭, 기업체의 법적형식(파트너십, 법인, 신탁 등), 기업

체의 상세주소 기재

○ 주식이나 지분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자가 해당 금융자산의 발행자

(issuer)나 거래 상대방(counterparty)의 이름, 법적형식(개인, 파트너

십, 법인, 신탁 등), 국적, 상세주소를 기재해야 함

자료: http://www.irs.gov/pub/irs-pdf/f8938.pdf

<표 Ⅲ-4> Form 8938 신고서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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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인지 여부, 소득세 신고시 불포함 여부

－ 자산의 연중 최고가액

－ 외화표시 자산의 경우 외화금액, 적용한 환율 및 환율 출처 

－ 기타 해외자산이 해외법인이나 기업체 등의 주식이나 지분인 경우에는 동 기업체

의 명칭, 기업체의 법적형식(파트너십, 법인, 신탁 등), 기업체의 상세주소 기재

－ 주식이나 지분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자가 해당금융자산의 발행자(issuer)나 거래 

상대방(counterparty)의 이름, 법적 형식(개인, 파트너십, 법인, 신탁 등), 국적, 

상세주소를 기재해야 함

3) 재제사항

□ Form 8938의 미신고 및 허위신고시 1만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국세청이 Form 8938의 미신고 및 허위신고에 대한 안내장을 송부한 후 90일 이내에 

Form 8938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시 위의 미신고 과태료에 30일당 1만달러의 과태료

가 추가될 수 있음

□ Form 8938에 미신고한 해외금융자산과 관련하여 소득세를 과소하게 신고납부한 경우

에는 과소납부 금액의 40%를 가산세로 낼 수 있음

□ 한편, 위의 과태료와 관련된 모든 상황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음

다. FBAR과 FATCA에 따른 Form 8938의 비교

□ 우선, Form 8938에 따른 신고는 FBAR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따로 신고해야 하며, 과

태료 등의 제재도 각각 부과됨

□ 미 국세청에서 Form 8938을 도입하면서, 도입목적이나 활용방법에 대한 FBAR과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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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인 차이점을 설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됨

□ 그러나 신고대상자산을 상세히 살펴보면 Form 8938은 해외금융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보유중인 유가증권이나 해외기업체에 대한 지분, 그리고 거래의 상대방이나 발행

자가 미국인이 아닌 금융상품이나 계약(헤지펀드, 사모펀드 포함) 등에 대해 추가적으

로 신고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음

□ 한편, FBAR의 경우에는 신고의무자에 서명권한이 있는 경우를 포함시키고, 지배기업의 

신고대상자산에 종속기업의 계좌를 포함시키나 Form 8938의 경우는 그렇지 아니함

○ 이에 다른 실체(entity)를 통한 간접적인 해외금융자산의 소유지분에 대해서는 FBAR

에 의해서는 신고대상이 되지만 Form 8938에 의해서는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그러므로 신고의무대상자는 FBAR이 넓지만, 신고대상은 Form 8938이 넓은 것으로 이

해됨

□ 미국의 FBAR제도와 Form 8938을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비교를 하면 다음과 같음

구분 Form 8938 FBAR

신고의무자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해외금융자산을 

보유한 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 특정 

비거주 외국인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미국인(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 
법인기업, 파트너십, 유한회사, 신탁을 

포함함)

기준금액

과세기간(1역년) 말일 5만달러를 

넘거나 과세기간 중 7만 5천달러를 

넘는 경우 신고함

과세기간(1역년) 중 1만달러를 넘는 경우 

신고함

해외금융계좌나 자산에 

대한 소유여부에 대한 

구분기준

해외금융자산으로부터 수익, 손실, 
배당 등이 있거나 소득세 신고시 

반영된 경우에는 소유로 봄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재무적 지분이 

있거나 서명의 권한이 있는 경우

주요 보고 정보 해외금융자산의 최고액 해외금융계좌의 최고액

보고기한 소득세 신고기한까지 6월 30일까지

보고방식 소득세 신고시 첨부 개별적인 전자신고

자료: http://www.irs.gov/Businesses/Comparison-of-Form-8938-and-FBAR-Requirements

<표 Ⅲ-5> FBAR제도와 FATCA의 Form 8938의 기본사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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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국세청에서는 FBAR제도와 Form 8938의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및 자산을 다음과 

같이 비교하고 있음 

구분 Form 8938 FBAR

외국금융기관에서 개설되는 금융계좌 신고대상임 신고대상임

미국금융기관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되는 

금융계좌
신고대상 아님 신고대상임

해외금융기관의 미국지점에서 개설되는 

금융계좌
신고대상 아님 신고대상 아님

서명권한이 있는 해외금융계좌나 자산
신고대상 아님

(예외사항 있음)
신고대상임

해외금융기관의 해외계좌를 통해 보유 중인 

외국 주식이나 유가증권

신고대상임

(단, 계좌 자체는 신고대상에 

해당하나 계좌에 속해 있는 개별 

유가증권 신고대상아님)

계좌자체가 신고대상임

그러나 개별 유가증권 

신고대상 아님

해외금융기관의 해외계좌를 통하지 않고 

보유 중인 외국 주식이나 유가증권
신고대상임 신고대상 아님

해외 파트너십 지분 신고대상임 신고대상 아님

다른 실체(entity)를 통한 간접적인 

해외금융자산의 소유지분
신고대상 아님 신고대상임

해외 뮤츄얼 펀드 신고대상임 신고대상임

해외주식과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국내 뮤츄얼 펀드
신고대상 아님 신고대상 아님

위탁자신탁(grantor trust)에 의한 해외계좌 

또는 그 밖의 계좌를 통한 투자자산
신고대상임

신고대상임

(계좌가 신고대상임)

해외에서 개설된 해약반환금이 있는 

생명보험과 연금
신고대상임 신고대상임

해외 헤지펀드(Hedge fund)와 

사모펀드(PEF)
신고대상임 신고대상 아님

직접 소유하고 있는 해외 부동산 신고대상 아님 신고대상 아님

다른 실체(entity)를 통한 간접적으로 

소유한 해외 부동산

신고대상 아님

(단, 해외 entity가 특정금융자산에 

속하고, 동 금융자산에서 부동산의 

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경우에는 신고함)

신고대상 아님

직접 보유하고 있는 해외 통화 신고대상 아님 신고대상 아님

직접 보유하고 있는 외국 보석 신고대상 아님 신고대상 아님

미술품, 보석, 자동차 등 개인적인 소유물 신고대상 아님 신고대상 아님

외국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보험과 연금 신고대상 아님 신고대상 아님

자료: http://www.irs.gov/Businesses/Comparison-of-Form-8938-and-FBAR-Requirements

<표 Ⅲ-6> FBAR과 FATCA의 Form 8938의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및 자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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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 최근 일본에서는 국외에 소재하는 재산을 소유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국외 재산에 

관한 적정 과세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48) 

□ 이에 일본은 2012년도에 세제 개편을 통해 납세자가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뿐 아니라 부

동산 및 광업권 등 유무형의 해외 재산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국외재산조서제도

(国外財産調書制度)를 도입하였음 

○ 동 제도는 2013년 소유한 재산에 대하여 처음 적용되는데, 2014년 3월 15일을 첫 신

고기한으로 하고 있음49)

가. 신고의무자 

□ 해외에 소재한 재산의 합계액이 당해 연도의 말(12월 31일) 현재 5천만엔을 초과하는 

거주자(비영주권자는 제외)는 다음해 3월 15일까지 국외재산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

게 제출하여야 함50)

□ 여기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소 유지한 개인을 말하며, 

비영주권자란 거주자 중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고, 과거 10년 이내에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지고 있던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개인을 의미함51)

○ 주소란 각 사람의 생활의 본거지를 말하며, 주소에 대한 판정은 객관적인 사실에 의

해 판정함52)

－ 한편, 국내외에 걸쳐 거주지가 이동하는 사람의 주소가 국내에 있는지 여부의 판

48) 일본 국세청, 󰡔国外財産調書の提出制度(FAQ)󰡕, 2013. 11 

49) 다만, 일본 국세청은 2014년 3월 15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제출기한은 2014년 3월 17일까지로 한다고 

밝히고 있음

50) 국외송금등조서법 제 5조 제1항

51)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52) 일본 국세청, 󰡔国外財産調書の提出制度(FAQ)󰡕, 201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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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판정함

○ 거소는 생활의 본거지라 볼 수 는 없지만, 현실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소임53)

□ 소득세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거주자의 경우 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

하고, 확정신고가 필요없는 경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54)

나. 신고대상

□ 국외송금등조서법에 따르면 국외에 있는 재산이 신고대상인데, 동 금액은 연도 말 합산

하여 5천만엔을 초과하여야 함

□ 한편, 재산이 국외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은 재산의 종류마다 각각 그 기준을 다르

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재산가액의 산정 방법은 시가 또는 시가에 준하는 것으

로 견적가격(見積価額)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국외재산조서는 제출자의 성명, 주소, 국외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 소재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1) 재산 소재의 판정

□ 재산이 국외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은 상속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55)

□ 다만, 특정 채권 및 주식 등 유가증권은 상속세법에 따르지 않고 국외송금등조서법 제

10조 제2항에 따라 소재를 판정함

53) 안종석·구자은·김정아·정경화,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에 대한 외국제도와 시사점󰡕, 
2011.12,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

54) 국외송금등조서법 제5조 제1항

55) 국외송금등조서법 제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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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증권 등이 금융상품거래업자 등의 영업소 등에 개설된 계좌에 따른 대체계좌부

에 기재된 경우 등에 있어서 그 유가증권 등의 소재에 대해서는 상속세법을 따르지 

않고,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상품거래업자 등의 영업소 등의 소재에 의하여 재산 소

재를 판정함56)

－ 유가증권 등이라 함은 대출채권, 채권 또는 주식, 법인에 대한 출자, 외국 예탁증

권, 집단 투자신탁, 국채 또는 지방채, 저당 증권 또는 옵션을 표시하는 증권, 조합 

계약 등에 근거한 투자, 신탁에 관한 권리 등을 의미함

－ 금융상품거래업자 등의 영업소 등에 개설된 계좌에 따른 대체계좌부라 함은 채

권, 주식 등의 대체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대체계좌 전화번호부를 의미하며, 

외국에서는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57)

□ 또한, 상속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다음의 재산은 

국외송금등조서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이 소재를 판

정함

○ 예탁금 또는 위탁증거금, 기타 보증금은 예탁금 등을 수용한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에 따라 판정함58)

○ 저당증권 또는 옵션을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등은 증권 등이 발행된 본점 또는 주

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따라 판정함59)

○ 조합계약 등에 근거한 출자는 동 계약에 근거하여 사업을 하는 주된 사무소, 사업소 

소재지에 따라 판정함60)

○ 신탁에 관한 권리는 그 신탁의 인수를 한 영업소, 사무소 소재지에 따라 판정함61)

○ 상기 이외의 재산은 그 재산을 가진 사람의 주소에 따라서 판정함62)

56) 국외송금등조서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57) 일본 국세청, 󰡔国外財産調書の提出制度(FAQ)󰡕, 2013. 11 

58) 국외송금등조서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59) 국외송금등조서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증권 등이 발행된 본점에 대한 의미가 발행주체를 의

미하는지 발행을 돕는 금융기관을 의미하는지는 해석상의 문제 등으로 불명확함

60) 국외송금등조서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61) 국외송금등조서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62) 국외송금등조서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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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일본 국세청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재산의 소재지 판정은 재산 종류별로 다음과 

같음

구분 소재지 판정기준

동산, 부동산,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권리

○ 그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재

선박, 항공기

○ 선적 또는 항공기의 등록을 한 기관의 소재

  － 선적이 없는 선박에 대해서는 상속세법 기본통지 10-1에 따라 동 선박을 동

산으로 보아 그 소재지에 따라 국외재산인지 여부를 판정함

광업권, 조광권, 채석권 ○ 광구 또는 채석장의 소재

어업권, 입어권 ○ 어장에서 가장 가까운 연안마을 또는 이에 상당하는 행정구역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저축, 적금 또는 기탁금

○ 그 예금 등을 수용한 영업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 상속세법 시행령 제1조의 13에서 규정하는 예적금을 말함

보험(보험계약에 관한 

권리포함)
○ 그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회사 등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퇴직수당, 공로금 등의 

급여

(연금 또는 일시금에 

관한 권리 포함)

○ 그 급여를 지불한 자의 본점 주소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대출채권

○ 그 채무자의 본점주소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대출채권이 금융상품거래업자 등의 영업소 등에 개설된 계좌에 따른 대체계

좌부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는 계좌가 개설된 금융상품거래업자 등의 영

업소의 소재지

채권, 주식

(주식관련권리 포함)

○ 채권 또는 주식발행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주식 등이 금융상품거래업자 등의 영업소 등에 개설된 계좌에 따른 대체계

좌부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는 계좌가 개설된 금융상품거래업자 등의 영

업소의 소재지

<표 Ⅲ-7> 국외재산의 소재지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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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재지 판정기준

집단투자신탁

○ 신탁을 인수한 영업소, 사무소 기타 이에 준하는 소재지

  － 신탁 등이 금융상품거래업자 등의 영업소 등에 개설된 계좌에 따른 대체계

좌부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는 계좌가 개설된 금융상품거래업자 등의 영

업소의 소재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 그 등록을 한 기관의 소재지

저작권, 출판권 등 ○ 권리의 목적물이 발행된 영업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기타 영업상 또는

사업상의 권리
○ 영업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국채 또는 지방채

○ 외국 또는 외국의 지방공공단체가 발행한 것: 그 국가

  － 채권 등이 금융상품거래업자 등의 영업소 등에 개설된 계좌에 따른 대체계

좌부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는 계좌가 개설된 금융상품거래업자 등의 영

업소의 소재지

예탁금 또는 위탁증거금,
기타 보증금

○ 예탁금 또는 증거금등을 수용한 영업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저당증권, 옵션표시증권

○ 증권발행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증권 등이 금융상품거래업자 등의 영업소 등에 개설된 계좌에 따른 대체계

좌부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는 계좌가 개설된 금융상품거래업자 등의 영

업소의 소재지

신탁에 관한 권리

○ 그 신탁의 인수를 한 영업소, 사무소 기타 이에 준하는 소재지

  － 신탁 등이 금융상품거래업자 등의 영업소 등에 개설된 계좌에 따른 대체계

좌부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는 계좌가 개설된 금융상품거래업자 등의 영

업소의 소재지

조합계약 관련 출자

○ 그러한 조합 계약 등에 따라 사업을 하는 주된 사무소, 사업소 기타 이에 준하

는 소재지

  － 출자 등이 금융상품거래업자 등의 영업소 등에 개설된 계좌에 따른 대체계

좌부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는 계좌가 개설된 금융상품거래업자 등의 영

업소의 소재지

기타 재산 ○ 그 재산을 가진 사람의 주소(주소가 없는 경우는 거소)

자료: 일본 국세청, 󰡔国外財産調書の提出制度(FAQ)󰡕, 2013. 11

<표 Ⅲ-7>의 계속

□ 한편, 일본 국세청에서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외 재산을 산정하는 사례를 몇 가지 추

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아래에 기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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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증권의 소재지 판정 예시

○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법인의 국내 및 국외 소재지와 이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이 국내 

금융기관의 계좌인지 국외 금융계좌의 계좌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음

○ 국내유가증권이라 함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이 발행하는 유

가증권을 의미함 

－ 국외유가증권은 본점 등이 국외에 소재하는 법인 발행 주식임

○ 국내금융기관의 계좌라 함은 국내에 있는 금융상품거래업자 등의 영업소 등에서 개

설한 계좌를 의미함

－ 국외금융기관의 계좌라 함은 국외에 있는 금융상품거래업자의 영업소에서 개설

한 계좌를 의미함

구분 국내유가증권 국외유가증권

국내금융기관의 계좌 조서제출대상 아님 조서제출대상 아님

국외금융기관의 계좌 조서제출대상 조서제출대상

그 밖의 경우 조서제출대상 아님 조서제출대상

자료: 일본 국세청, 󰡔国外財産調書の提出制度(FAQ)󰡕, 2013. 11

<표 Ⅲ-8> 유가증권의 소재지판정 예시

□ 일본 거주자가 국외법인에 대한 금전을 대여한 경우의 소재지 판정 예시

○ 대출채권의 소재지는 채무자의 본점 소재지에 따라 판정하므로 조서제출대상임

□ 국내 사업자를 통하여 매입한 해외부동산의 소재지 판정 예시

○ 부동산은 그 부동산의 소재지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므로 조서제출대상임

2) 재산의 가액산정방법

□ 국외 재산의 가치는 해당 연도의 12월 31일의 시가 또는 시가에 준하는 견적가격에 의

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율은 동일의 외국환 매매 시세에 의한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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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기존의 재산평가기본통달의 방법을 사용하여 재산을 평가하고, 이를 신고서에 

기재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음63)

－ 재산평가기본통달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 가격 계산방침으로 각 재산의 평가 

방법의 원칙과 평가 단위별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 국외재산의 시가라 함은 당해 연도말 국외 재산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 당사자 간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뜻함(통지 5-7 

전단)

○ 동 가액은 국외 재산의 종류에 따라 동산 및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감

정평가액을 사용할 수 있거나 상장주식 등에 대해서는 금융상품거래소 등의 연도말 

최종가격 등을 시가로 볼 수 있음64)

－ 금융상품거래소 등이라 함은 금융상품거래소 외에도 공표 가격이 있는 것을 의미

함

□ 견적가격은 국외 재산의 취득가액과 매매 사례가액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방법에 의

해 산정해야 하는데, 통지 5-8에서는 견적가격의 예시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음 

○ 한편, 견적가격은 시가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신고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관점에서 

시가에 준하는 가액을 국세청에서 정하여 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구분 견적가격

토지

○ 다음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 
  － 외국 또는 외국의 지방공공단체가 정하는 법령에 따라 재산세에 해당하는 조세

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해 12월 31일에 그 속하는 지역에서 부과된 당해 조세
의 계산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액

  －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그 취득 후의 가액의 변동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하여 
산출한 가액: 합리적인 가격 변동률은 해당 국가 통계 기관이 발표하는 부동산 
통계 지표 등을 참고로 할 수 있음

  － 그 해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국외 재산조서의 제출기한까지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는 그 양도가액 

<표 Ⅲ-9> 견적가격의 예시

63) 일본 국세청, 󰡔国外財産調書の提出制度(FAQ)󰡕, 2013. 11 

64) 일본 국세청, 󰡔国外財産調書の提出制度(FAQ)󰡕, 201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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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견적가격

건물

○ 다음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 

  － 외국 또는 외국의 지방공공단체가 정하는 법령에 따라 재산세에 해당하는 조세

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해 12월 31일에 그 속하는 지역에서 부과된 당해 조세

의 계산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액

  －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그 취득 후의 가액의 변동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하여 

산출한 가액: 합리적인 가격 변동률은 해당 국가 통계기관이 발표하는 부동산 

통계지표 등을 참고로 할 수 있음

  － 그 해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국외 재산조서의 제출기한까지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는 그 양도가액 

  － 업무용 건물외의 자산은 취득가액에서 그해 12월 31일까지의 감가상각금액을 

공제한 금액 : 상각방법은 정액법에 의하며, 내용연수는 일본의 법령에 따르도

록 하고 있음 

예금 ○ 그해 12월 31일 잔액 

비상장

유가증권

○ 다음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

  － 그 해 12월 31일 매매사례가액 또는 그 이전일 중 12월 31일에 가장 가까운 날

의 매매사례가액 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

  － 위의 가액이 없는 경우 그 해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국외재산조서의 제출 기한

까지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가액

  － 위의 가액도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채권

(받을 어음포함)
○ 그해 12월 31일 미수액의 원금가액

서화, 골동품

및 미술 공예품

○ 다음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

  － 그해 12월 31일 매매사례가액 또는 그 이전일 중 12월 31일에 가장 가까운 날

의 매매사례가액 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

  － 위의 가액이 없는 경우 그 해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국외재산조서의 제출 기한

까지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가액

  － 위의 가액도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귀금속류

○ 다음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

  － 그해 12월 31일 매매사례가액 또는 그 이전일 중 12월 31일에 가장 가까운 날

의 매매사례가액 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

  － 위의 가액이 없는 경우 그 해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국외재산조서의 제출 기한

까지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가액

  － 위의 가액도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가정용 동산

(현금, 서화 골동품, 
미술 공예품, 장신구 

제외)

○ 가구, 집기비품,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동산 등의 취득가액에서 내용연수 

경과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 

  － 상각방법은 정액법에 의하며, 내용연수는 일본의 법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자료: 일본 국세청, 󰡔国外財産調書の提出制度(FAQ)󰡕, 2013. 11

<표 Ⅲ-9>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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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일본 국세청에서는 국외 재산을 산정하는 사례를 몇 가지 추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아래에 기술하였음

□ 생명 보험에 관한 권리 가액 산정방법 예시

○ 보험(공제 포함)에 관한 권리가액은 그해 12월 31일에 그 생명보험계약을 해지하기

로 한 경우에 지급되는 해약 반려금액을 그 재산가액으로 산정해도 됨

－ 이는 생명보험계약이 만기환급액을 연금형식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 가

능함

○ 손해보험계약에 관한 권리의 가액 산정시에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 연금에 관한 권리 가액 산정방법 예시 

○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생명 보험계약에 대한 평가도 그해 12

월 31일에 그 생명보험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경우에 지급되는 해약 반려금액을 그 

재산가액으로 산정해도 됨

○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권리의 가액 산정시에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

할 수 있음

□ 스톡옵션에 대한 산정방법 예시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에 대한 권리는 스톡옵션 대상 주식의 12월 31일 주

당가액에서 주당권리 행사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취득가능 주식 수를 곱하여 산정함

○ 스톡옵션 대상 주식의 12월 31일 주당가액은 금융상품거래소 등에 상장된 주식의 

경우 12월 31일의 종가를 사용하고, 비상장주식의 경우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매매

사례가액 등에 의해 가격을 산정함

□ 민법에 규정하는 조합계약 등 기타 유사한 계약에 따른 출자가액에 대한 산정방법 예시 

○ 우선 일본 국세청은 민법에 규정하는 조합계약 등 기타 유사한 계약에 따른 출자가

액의 예로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한 외국의 파트너십 투자계약에 따른 출자가액을 

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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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출자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음

－ 사업자가 실시하는 사업에 관한 계산서 등의 송부가 있는 경우: 그해 12월 31일 

또는 이전 일 중 가장 가까운 날에 결산이 완료된 계산서 등에 따라 계산한 그 사

업자의 순자산가액에 출자비율을 곱한 가액

－ 사업자가 실시하는 사업에 관한 계산서 등의 송부가 없는 경우: 출자액

□ 신탁에 관한 권리 가액의 산정방법 예시

○ 우선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는 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의해 생기는 이익을 받을 권

리(수익의 수익권)와 신탁 종료 후에 신탁재산 자체에 대한 권리(원금의 수익권)으

로 구분됨

○ 수익의 수익권자와 원금의 수익권자가 같을 경우: 신탁재산의 견적가격

○ 수익의 수익권자와 원금의 수익권자가 다를 경우

－ 수익의 수익권: 수익자가 미래에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의 현재가치 등으로 

평가

－ 원금의 수익권: 신탁재산의 견적가격에서 수익의 수익권가액을 차감한 가액

□ 외화환산의 방법 예시 

○ 국외 재산의 가액이 외국 통화로 표시되는 경우 국외 재산의 가액에 그해 12월 31일 

금융기관이 공표하는 현물구매시세 종가로 환산함

 

3) 국외재산조서의 기재사항

□ 신고는 국외재산조서와 국외재산조서합계표의 두 가지 신고서식을 통해 이루어짐

□ 먼저 국외재산조서는 국외재산보유자의 상세주소와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외재산의 종류(일반용 혹은 상업용), 수량, 가액과 소재지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국외재산은 일반용과 상업용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는데,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산림



58

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의 경우 상업용으로 분류하고 그 밖의 재산은 일반용으로 구분

하고 있음

□ 국외재산조서합계표는 국외재산을 12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각 자산종류별 금액을 합

산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국외재산은 토지, 빌딩, 산림, 현금, 예금, 증권, 대출, 미수금, 서화골동품 및 미술 공

예품, 귀금속류, 그 밖의 동산, 기타재산으로 구분됨

내용 세부내용

○ 국외재산조서
○ 국외재산보유자의 상세주소와 성명 기재

○ 국외재산의 종류(일반용 혹은 상업용), 수량, 가액과 소재지 기재

○ 국외재산조서 

합계표

○ 국외재산을 12가지로 구분하여 각 자산종류별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

○ 토지, 빌딩, 산림, 현금, 예금, 증권, 대출, 미수금, 서화골동품 및 미술 공예품, 귀금

속류, 그 밖의 동산, 기타재산으로 구분됨

<표 Ⅲ-10> 국외재산조서의 기재사항

 

다. 미신고 및 과소신고 등에 따른 제재

□ 일본의 국외재산조서 신고와 관련하여 미신고와 허위신고시 제재사항뿐 아니라 자발적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세제상 혜택도 있음

□ 국외재산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재

산으로 인한 소득세 및 상속세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하거나 가중함

○ 국외재산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국외재산조서에 기재된 국외 재산

에 관하여 소득세 및 상속세의 신고 누락으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의 5%를 감면

함65)

○ 국외재산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기한 내에 제출된 국외재

65) 국외송금등조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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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조서에 기재하여야 할 국외재산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 국외 재산에 관하여 소

득세 및 상속세의 신고누락으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가 5% 가중됨66)

□ 국외재산조서를 허위기재한 경우 또는 국외재산조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기한 내

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

음67) 

□ 국외재산조서의 제출에 관한 조사에 대하여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 답변하거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 한때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

할 수 있음68)

□ 국외재산조서의 제출에 관한 조사에 대해 대상이 되는 증빙의 제시 또는 제출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기재 또는 기록을 한 장부 및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69)

3. 호주

□ 호주의 해외금융계좌신고는 소득세법(Income Tax Assessment Act 1936: ITAA 1936)

의 제161조 및 제162조에 의해 고액자산가전담팀(High Wealth Individuals 

Taskforce: HWIT)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신고되는 서식인 확장소득신고(expanded 

income tax returns)에 포함되어 있음

□ ITAA 1936의 제161조 및 제162조는 확장세금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66) 국외송금등조서법 제6조 제4항

67) 국외송금등조서법 제10조 

68) 국외송금등조서법 제9조

69) 국외송금등조서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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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1조 연차신고(annual returns)는 일반적인 소득신고에 대해 규정

○ 제162조 추가 신고 및 정보(further returns and information)는 과세당국이 요구하

는 경우 요구되는 기간 내에 승인된 서식에 따라 다음을 제출해야 함 

－ 소득신고 여부와 관련된 신고서 또는 상세한 신고서

－ 재정사항에 관한 여타 정보, 명세서 또는 문서

□ 호주 과세당국(Australia Tax Office: ATO)은 1996년 5월 HWIT을 창설함70)

○ 고액자산가(High Wealth Individuals: HWI)의 조세전략에 대한 이해, 자발적 신고

의 촉진, 조세개혁에 기여, 과세체계에 대한 사회적 확신의 증진을 위해 설립됨

○ HWI란 3천만호주달러 이상의 순자산을 통제(control)하고 있는 납세자임

－ 통제에 대해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으나 개인이 기업에 대해 주요 의사결정권

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개인과 기업을 포합하여 모니터링되고 있다고 기술되어 

주요 의사결정권한은 하나의 예가 되는 것으로 판단됨

－ 집단(group)의 통제와 소유는 일반적인 공개기업이 부담하지 않는 경제적 세무

상 위험을 부담하는 것을 의미함

－ 통제에 있어서 위험의 부담이란 집단의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개인이 자산을 직접 취득하지 않고 집단의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함

가. 신고의무자

□ 신고의무자는 HWIT에 의해 확장소득신고의 통보를 받는 납세자와 관련 기업

(associated entities)임

○ 납세순응 위험요인평가를 위한 절차 중 하나인 특정 위험평가(specific review)를 

수행하는 데 확장소득신고가 요구됨71)

70) ATO, “Wealthy and wise A tax guide for Australia’s wealthiest people,” ATO, March 2008, 
pp.4~7.

71) ATO는 납세협력프로세스를 위험평가(risk review)와 조사(audit)을 통해 운영하는데 위험평가는 다시 

세부 검토 이전에 위험(또는 가정)을 형성하여 추출하는 절차인 예비적 위험평가(preliminary risk 
review), 세부 조사 및 대응이 필요한지 여부를 알기 위해 최초 가정을 검증하고 개선하여 위험을 식

별하는 포괄적 위험평가(comprehensive risk review), 개별적으로 발견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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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는 매년 연방등록공고(Federal register of legislative instruments)에 의한 신고고

지(lodgment notice)에 의해 이루어짐

○ 정상적인 신고가 이루어진 이전 기간에 대해서도 ITAA 1936 제162조에 따라 확장

소득신고서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나. 신고대상 

□ 신고대상 거래의 내용은 승인된 양식인 확장소득신고서 서식에 포함되어 있음

□ 확장소득신고서는 개인, 법인, 파트너십 및 신탁의 형태로 구분되어 있음

○ 확장소득신고서 서식은 앞에 기본신고서식의 이름의 앞에 H/가 부가되어 있음

납세자 구분 신고 서식

법인 H/Company tax return 2013

개인 H/Individual tax return 2013

파트너십 H/Partnership tax return 2013

신탁 H/Trust tax return 2013

<표 Ⅲ-11> 확장소득신고서 서식

□ 개인 신고서식 Accompanying schedule no. 1의 3에서는 해외거래(overseas 

transactions)에 대한 신고내용을 담고 있음

○ 신고서식 3(a)는 국외에서의 5만호주달러 이상의 거래, 3(b)는 국외에서 차입을 통

한 이자비용 공제, 3(c)는 국외 서비스 등에 따른 부채, 3(d)는 국외 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지급액의 공제 여부에 대해 정보를 기재하도록 함

○ 신고서식 3(e)에서는 국외에서 금융기관에 계좌를 보유하거나 계좌의 서명인인 경

우 다음의 정보를 기재하도록 함

－ 계좌의 수

평가(specific review)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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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가 존재하는 금융기관의 이름 및 주소

－ 외국국가의 코드(사전에 국가별 코드가 부여되어 있음)

－ 계좌명

－ 당 계좌로부터 이자수취 여부

○ 신고서식 3(f)에서는 국외에 소재하거나 국외에서 관리되는 펀드, 부동산, 투자자산 

등의 유·무형자산에 대한 수익지분을 보유하거나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다음 정보를 기재하도록 함

－ 자산의 특성 및 설명

－ 자산이 위치한 국가 및 국가코드

－ 자산의 원가

－ 자산을 보유하거나 통제하게 된 일자

－ 자산을 원가 이외에 평가하는 경우 가장 최근의 평가에 대한 기술(평가일자 및 평

가금액 포함)

－ 대리하여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기업의 이름 및 거주국가

－ 자산을 수익활동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 신고서식 3(g)에서는 국외에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보유하거나 이를 제공한 

경우 다음의 정보를 기재하도록 함

－ 계좌의 수

－ 카드를 발급한 금융기관의 이름 및 주소

－ 외국국가의 코드

－ 카드를 제공받은 자의 이름

－ 계좌의 이름

－ 계좌를 지급한 자의 이름

－ 계좌와 관련하여 비용으로 인식한 경우 이에 대한 성격, 금액 및 그 사유

－ 당 계좌로부터 이자수취 여부

□ 법인, 파트너십, 신탁 신고서식 Accompanying schedule no. 1의 3에서도 해외거래

(overseas transactions)에 대한 신고내용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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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거래 및 세부신고내용은 개인 신고서식과 동일하나 본문에서 몇 가지 추가 

질문을 포함하고 있음

○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존재 여부, 이러한 거래가 유·무형자산 또는 금융약정의 

이전과 관계있는지 여부 및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200만호주달러를 초과하는

지 여부

○ 국외지점이나 국외신탁, 국외기업, 신탁 등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 여부

○ 특정 국가와 직·간접적으로 거래가 존재하거나 특정 국가에 펀드나 자산을 이전하

거나 수취하였는지 여부 및 특정 국가에 소재하거나 특정 국가에서 관리 또는 통제

하는 펀드, 부동산, 자산 또는 투자를 처분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능력

을 보유하거나 통제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여부

－ 2013년 현재 특정 국가는 안도라, 바하마, 바레인, 버뮤다, 케이만군도, 사이프러

스,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버진아일랜드 등 총 39개 국가임72)

다. 미신고 및 과소신고 등에 따른 제재

□ 납세자가 확장소득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연장신고, 미신고에 따른 최후통지 또는 추

가 집행의 정지에 따른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기소절차가 개시된다는 통지를 함

○ 최후통지에 신고기한이 없으므로 최소 28일간의 준수기간을 허용

○ 납세자에게 접촉하여 즉시 신고되지 않으면 기소절차가 개시된다고 통보

○ 이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에게 사건을 이첩함

□ 소득세징수법(Tax Adminstration Act 1953: TAA 1953)의 8C(1)에서 과세관청 등에 

(a) 승인된 양식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 (b) 세법에 따라 요구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

공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불이행하는 경우 무과실책임(absolute liability)인 범죄로 규

정하고 있음

○ TAA 1953 8E에서는 의무불이행의 반복 정도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음

72) ATO, “Company tax return instructions,” 2013, p. 75.



64

－ 의무불이행이 처음인 경우는 20 penalty units 이하, 두 번째는 40 penalty units 

이하, 그 이상인 경우는 12개월 이하의 징역 및 50 penalty units 이하의 벌과금

을 부여할 수 있음 

－ penalty unit은 매년 변경되는데 2013년 5월 31일 현재 1 penalty unit은 170호

주달러임

4. 아일랜드

□ 아일랜드는 해외금융계좌 등의 신고와 관련된 규정은 조세통합법(Taxes 

Consolidation Act 1997: TCA 1997)에 포함되어 있음

○ 제895조는 해외계좌와 관련된 신고의무(Returns in relation to foreign accounts)

를 규정함

○ 제896조는 특정 역외상품에 대한 신고의무(Returns in relation to certain offshore 

products)를 규정함

가. 신고의무자

1) 해외계좌 신고의무자

□ 해외계좌와 관련해서는 중개인(intermediary)과 거주자(resident)에게 신고의무가 부

여됨

○ 신고 대상이 되는 금액 기준은 명시되지 않음

□ 중개인이란 국내에서 거주자를 대신하여 해외계좌의 개설 중개하는 활동 또는 예금을 

수령하거나 보유하는 영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해외계좌를 개설하는 것과 관련된 활

동을 제공하는 것을 경상적인 활동으로 거래나 사업을 수행하는 자임

○ 중개인은 주로 금융기관과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을 의미하지만 폭넓게 적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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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반드시 금융서비스를 의미하지 않음

－ 예를 들어 회계사나 경매업자가 주된 영업의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개인이 될 

수 있음73)

○ 예금을 수령하거나 보유하는 영업을 수행하는 자(relevant person: 관련자)는 국내

금융기관의 외국지점을 포함74)

□ 거주자는 개인에 대해 거소기준으로 판단함75)

○ 개인이 당해 기간 동안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는 경우

○ 개인이 당해 기간과 이전기간을 합하여 총 280일 이상의 거소를 두는 경우

－ 다만 당해 기간 동안 30일 이하의 거소를 두는 경우 거주자로 보지 않음

○ 개인이 거주자로 위의 조건에 따라 거주자로 판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도와 상황

에 따라 국내에 거소를 둔다고 조세공무원(authorized officer)이 판단하는 경우 다

음기간에 거주자가 해당됨

－ 이러한 조항이 적용되면 당해 기간에도 거주자로 간주 될 수 있음

○ 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일의 종료일에 국내에 거소를 두면 하루로 인정됨

2) 역외상품 신고의무자

□ 역외상품과 관련해서도 중개인(intermediary)과 납세자(person)에게 신고의무가 부

여됨

○ 신고대상이 되는 금액 기준은 명시되지 않음

□ 중개인이란 국내에서 거주자를 대신하여 아래와 같은 활동을 제공하는 것을 경상적인 

활동으로 거래나 사업을 수행하는 자임

73) Duty & Tax Manual – Section 16, Income Tax Capital Gains Tax Corporation Tax, Part 
38-03-02, Returns to be made by Intermediaries in the Financial Service area. p. 2.

74) Taxes Consolidation Act 1997 Notes for Guidance (Finance (No.2) Act 2013 Edition), Part 38, p. 33.

75) Taxes Consolidation Act 1997, Part 34 Provisions Relating to the Residence of Individuals,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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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외상품의 판매활동, 거주자나 일상거주자(ordinarily resident)를 대신하여 중개

인으로서 역외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득과 처분 활동, 역외상품 처분시 귀속자

에게 지급하는 활동

－ 거주자의 개념은 위의 해외계좌 신고의무자에서와 동일함

－ 일상 거주자란 이전 3개 기간 동안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당해 기간에는 일상 

거주자에 해당되며, 일상 거주자에 해당되면 이전 3개 기간 동안 거주자에 해당되

지 않는 경우에만 일상 거주자의 지위가 중단됨76)

나. 신고대상 

1) 해외계좌 신고

가) 신고 대상

□ 신고대상은 해외계좌로 국외의 지역에 보유하는 예치금이 존재하는 계좌임

나) 중개인의 신고

□ 모든 중개인은 과세기간의 특정 신고일 이전까지 해외계좌의 개설에 중개 역할을 수행

한 모든 거주자에 대해 신고해야 함

○ 과세기간의 특정 신고일은 두 가지로 구분됨

－ 과세기간이 평가연도(calendar year를 의미)가 적용되는 경우 10월 31일까지

－ 과세기간이 기업의 회계기간인 경우 회계기간 종료 후 9개월까지

□ 중개인은 신고서식은 Form 8B-B(Return of Third Party Information by 

Intermediaries)을 사용하며 신고대상 정보는 다음과 같음

○ 거주자의 이름과 주소

○ 거주자의 세무상 일련번호

76) Taxes Consolidation Act 1997, Part 34 Provisions Relating to the Residence of Individuals, §8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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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번호(the Revenue and Social Insurance Number)

－ 소득세 신고서 또는 국세공무원에 의해 고지된 조사통보서에 기재된 일련번호

－ 부가가치세 목적의 등록번호

○ 공동계좌의 여부

○ 해외계좌가 개설된 관련자의 이름과 주소

○ 해외계좌가 개설된 일자

○ 해외계좌 개설시 예치금액

□ 중개인의 신고와 관련하여 거주자와 중개인은 각각의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함

○ 거주자는 중개인이 신고하는 항목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

○ 중개인은 합리적인 주의의무가 부여되어 거주자에 의해 제공된 세부내역이 진실되

고 정확한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함

－ 필요할 경우 거주자에 대해 문서화된 증거를 요구할 수 있음

다) 거주자의 신고

□ 거주자가 직·간접적으로 해외계좌를 개설하거나 해외계좌의 수익자가 되는 경우 해

당 과세기간에 납세의무자로 간주됨

○ 이는 원천징수의무(Pay as you earn: PAYE)만을 부담하는 개인의 경우에는 일반적

으로 납세의무자로 보지 않아 소득신고가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정한 규정

임77)

□ 거주자는 납세의무자로서 소득신고시(Form 11: Pay and File Income Tax Return for 

the year) 본인, 배우자 및 동성배우자(civil partner)가 수익자인 해외계좌에 대해 다음

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여야 함

○ 해외계좌가 개설된 관련자의 이름과 주소

○ 해외계좌가 개설된 일자

77) Taxes Consolidation Act 1997 Notes for Guidance (Finance (No.2) Act 2013 Edition), Part 38,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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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계좌 개설시 예치금액

○ 해당한다면 해외계좌 개설과 관련하여 관련 활동을 제공한 중개인의 이름과 주소

2) 역외상품의 신고

가) 신고 대상

□ 역외상품은 역외펀드에 대한 물질적 지분(material interest in an offshore fund)과 해

외보험계약(foreign life policy)으로 구분됨

○ 역외펀드에 대한 물질적 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음78)

□ 역외펀드에 대한 지분이란 다음의 세 가지에 대한 지분을 의미함

○ 국외의 기업

－ 일반적으로 국외 관리 또는 피지배기업을 의미79)

○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펀드형태(unit trust scheme)

○ 앞의 두 가지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 국외법에 의해 유효하고 공동소유형태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률상의 약정

□ 다음 항목에서 취득 후 7년 이내에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

업, 펀드형태 또는 약정에 대한 지분은 물질적 지분으로 판단함

○ 7년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10년 내의 존속기간을 가지고 있는 벤처캐피털을 제외하

기 위한 의도임80)

○ 7년 이내의 실현은 객관적이어야 하며 보유자의 의도적으로 7년 이내 실현하지 않

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함81)

78) Taxes Consolidation Act 1997, Part 27 Unit Trusts and Offshore Funds, §743(1).

79) Taxes Consolidation Act 1997 Notes for Guidance (Finance (No.2) Act 2013 Edition), Part 27, p. 37.

80) Taxes Consolidation Act 1997 Notes for Guidance (Finance (No.2) Act 2013 Edition), Part 27, p. 37.

81) Taxes Consolidation Act 1997 Notes for Guidance (Finance (No.2) Act 2013 Edition), Part 27,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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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이 직·간접적으로 기업 또는 펀드형태 및 계약의 대상자산 시장가치의 해당 부분

을 합리적으로 나타내고 있어 이 금액으로 실현할 수 있다면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것

으로 간주함

○ 금전이나 지분의 가치에 해당하는 다른 자산의 형태로 수취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실

현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역외펀드의 지분이 시장성이 있어서 대상자산의 시장가치보다 상당히 높게 형성되

어 있다면, 이러한 높은 가치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음

－ 영국에 상장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주식의 가치가 기업의 자산가치와 

일관되게 변동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러한 예에 해당함82)

□ 은행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대여형태의 대출채권, 사채 등의 지분이나 보험계약에 의해 

발생되는 권리는 물질적 지분으로 보지 않음

○ 대출채권이나 사채가 차입자의 자산에 대한 지분을 표방하지 않고 단순히 이자와 원

금을 수취하는 형태이기 때문임

□ 국외의 기업에 대한 지분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물질적 지분으로 보지 않음

○ 주식이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유지 또는 착수하기 위해 보유

○ 주식이 최소 10%의 의결권과 잔여지분청구권이 부여됨

○ 국외의 기업의 주주가 10명 이하이며 모든 주주가 의결권과 잔여지분청구권이 부여됨

○ 취득 시점에 취득 후 7년 내에 주식을 다른 주주에게 매각할 수 있는 약정 또는 7년 

내에 회사가 청산할 것이라는 약정을 통해 회사가 실현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가

지고 있음

□ 다음의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물질적 지분으로 간주되지 않음

○ 지분 보유자가 회사를 청산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

○ 지분 보유자가 청산시점에 잔여지분의 50% 이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

82) Taxes Consolidation Act 1997 Notes for Guidance (Finance (No.2) Act 2013 Edition), Part 27,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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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보험계약이란 국외에서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 보험회사 혹은 이의 지점·대리

인과의 보험계약을 의미함

나) 중개인의 신고

□ 신고기간에 대한 내용은 해외계좌와 동일

□ 중개인의 신고서식은 Form 8D (Return of Third Party Information by 

Intermediaries in relation to Offshore Products)를 사용하며 신고내용은 해외계좌와 

유사하게 다음의 정보를 포함함

○ 납세자의 이름, 주소

○ 납세자의 세무상 일련번호

○ 역외상품의 명칭

○ 제공된 역외상품의 판매활동, 중개인으로서 취득과 처분 활동, 지급 활동의 설명

－ 관련 역외상품의 설명 및 역외상품을 발행한 자의 이름과 주소를 포함

○ 역외펀드와 관련하여 개인이 불입하거나 개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세부내역 

다) 납세자의 신고

□ 납세자는 납세의무자로서 소득신고시(Form 11) 신고내용은 해외계좌와 유사하게 다

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여야 함

○ 역외펀드 보유자 또는 보험자의 이름과 주소

○ 유의적인 지분취득에 대한 원가 또는 보험계약 조건의 설명 등을 포함한 내역

○ 상품을 취득하는 데 있어 중재한 자의 이름과 주소

다. 미신고 및 과소신고 등에 따른 제재

□ 제재에 대한 내용은 해외계좌와 역외상품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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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인과 관련된 제재

□ 중개인은 다음의 각각의 의무마다 4천파운드의 벌과금이 부과됨

○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 거주자에 대한 세부정보를 누락하는 경우

○ 거주자에 의해 제공된 세부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 중개인을 이용한 거주자 또는 납세자는 다음의 경우 4천파운드의 벌과금이 부과됨

○ 중개인에게 세부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 중개인에게 부정확한 세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해외계좌와 관련해서 위의 민사제재벌금(civil penalty) 이외에 범죄혐의로 기소되는 

경우 최대 126,970파운드를 넘지 않는 벌금형 및 징역형이 가해질 수 있음

2) 거주자와 관련된 제재

□ 거주자는 소득신고 지연제출과 관련한 가산세(surcharge)와 동일한 규정의 제재인 제

1084조의 적용을 받음

○ 신고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신고할 경우 세액의 5%(최대 1만파운드)의 가산세

가 적용됨

○ 신고기간 종료 후 2개월 이후에 신고할 경우 세액의 10%(최대 5만파운드)의 가산세

가 적용됨

5. 프랑스

□ 1990년 재정법에 따른 조세일반법(Code General Des Impots) 제1649A조에서 해외

계좌 등에 대한 신고를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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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조에서는 프랑스에 거주하거나 설립된 개인, 비영리단체, 사업적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는 회사는 해외에 개설, 사용, 폐쇄된 계좌에 대해 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세부적인 적용방법은 부칙의 344A와 344B(Voir les articles 344 A et 344 B de 

l'annexe III)에서 규정하고 있음

○ 벌칙규정은 제1736조의 IV에서 규정하고 있음

가. 신고의무자

□ 신고의무자는 개인, 비영리단체(associations), 상업적 형태를 가지지 않는 회사

(societes n’ayant pas la forme commerciale)임

○ 개인은 거주자 및 가구를 구성하는 세대 등을 포함

○ 법적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비영리단체를 포함

○ 상업적 형태를 가지지 않는 회사란 주식회사(sociétés anonymes: SA), 유한회사

(sociétés à responsabilité limitée: SARL), 주식합자회사(sociétés et en 

commandite par actions) 이외의 회사를 의미함

□ 거주자인 수익자를 대리하여 계좌를 개설하였더라도 신고의무대상에 포함됨

나. 신고대상 

□ 신고대상은 보유자 또는 수익자로서 해당기간에 개설, 폐쇄 또는 사용되고 있는 모든 

계좌임

○ 은행 등의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공증인, 중개인과의 관계에서 개설한 계좌를 모두 

포함함

－ 일반적으로 신고대상은 저축계좌, 투자계정, 보험증권을 포함한 예금증서 및 증권임

○ 계좌가 1월 1일에 개설되어 있으면 보고되어야 하므로 1일 이후에 폐쇄하였더라도 

보고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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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이 되는 금액 기준은 없음

□ 신고시에는 No. 3916 ‘프랑스 이외의 계좌를 개설한 거주자 신고(Declaration Par Un 

Resident D’un Compte Ouvert Hors De France)’ 양식이 존재하나 별도의 상세내용

을 기재한 양식도 가능함

○ 신고서 서식에 포함된 주요 정보는 다음과 같음

－ 금융기관의 이름

－ 계좌의 번호, 이름과 특성(계좌의 약관내용 등)

－ 계좌의 사용목적(개인적 사용 또는 사업 등을 위한 목적), 형태(단독계좌 또는 공

동계좌, 부동산계좌 등)

○ 계좌의 수가 다수인 경우 각 계좌별로 작성

□ 다만 온라인 구매대금 결제목적계좌이며 결제금액이 연간 1만유로를 초과하지 않으며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 온라인 결제계좌로 이용하는 Paypal을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임

다. 미신고 및 과소신고 등에 따른 제재

□ 신고는 매 기간마다 소득신고와 동시에 이루어짐

□ 미신고 또는 신고내역의 오류시에는 제재가 이루어짐

○ 미신고 계좌당 1,500유로의 벌과금이 부과되며 프랑스가 금융정보를 획득할 수 없

는 조세정보교환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 대한 미신고시에는 벌과금이 

계좌당 1만유로로 증가함

○ 미신고금액이 5만유로 이상인 경우 위의 벌과금을 하한으로 잔액의 5%를 벌과금으

로 부과함

○ 오류나 부정확한 신고시에는 150유로의 벌과금이 부과되지만 총벌과금 합계액이 1

만유로를 초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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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비교

가. 신고의무자

□ 우리나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는 거주자와 내국법인 중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잔액의 합계가 10억원을 초과하는 자가 신고의무자임

○ 당초 제도 도입시 연중 최고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고의무를 부여하였

으나 2012년 말 신고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당연도 매월 말일을 기준

으로 10억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정됨

－ 동 개정 내용은 2014년 신고분부터 적용됨

○ 한편, 종전에는 국내 및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자에 대해서는 모

두 신고의무를 면제해주고 있었으나, 효과적인 역외탈세방지를 위해서 금융위원회

에 미등록한 외국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함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는 해당 계좌를 개별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보아 관련자 모두에

게 각각 신고의무를 부담시킴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는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를,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각각을 의미함

□ 미국은 은행비밀보호법(The Bank Secrecy Act)에 따른 FBAR와 FATCA에 따른 소득

세 신고양식(Form 8938)을 이용한 해외금융자산 신고제도가 병존하며, 신고의무자는 

각각 다음과 같음

○ FBAR의 신고의무자는 하나 이상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재무지분이나 서명의 권한

을 가지고 있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국내기업(법인, 파트너십, 유한회사, 신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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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보고대상 기간 중 어느 순간83)이라도 1만달러를 넘는 

자임

－ 신고의무자인 재무지분이 있는 자를 정의하면서 법률적 소유자뿐만 아니라 법령

에서 정한84) 수익적 소유자도 법률적 소유자와 함께 신고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미국에서는 명시적으로 “수익적 소유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수익적 소유자로 해석될 만한 신고의무자를 열거하고 있음85)

－ 예를 들면,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해외파트너십 지분을 51% 보유하고 있는 미

국기업은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재무적 지분을 보유한 자로 열거하고 있어서 동 

미국기업은 해외계좌신고대상에 해당함

－ 또한 서명의 권한이 있는 자를 신고의무자로 규정함으로써 법인이 보유한 해외금

융계좌와 관련하여 권한이 있는 임직원도 법인의 신고의무와는 별개로 신고의무

를 부담하게 하였음86)

○ Form 8938의 해외금융자산 신고의무자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특정한 개인비거자

중 신고대상기간 종료일에 5만달러를 넘게 해외금융자산을 보유하거나 연중 어느 

순간이라도 7만 5천달러를 넘게 해외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임

－ 미 국세청에서는 향후 기업 등에 대해서도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시행령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그 이전에는 개인에게만 신고의무가 있음

－ 신고기준금액은 부부합산신고 여부에 따라 변경됨

□ 일본은 해외에 소재한 재산의 합계액이 당해 연도의 말(12월 31일) 현재 5천만엔을 초

과하게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비영주권자는 제외)는 다음해 3월 15일까지 국외재산조

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여기서 거주자란 개인거주자만을 의미함87)

83) 미 국세청에서는 이를 “at any time”으로 표현하고 있어, 매일의 잔액이 아닌 연중 어느 순간이라

도 1만달러를 넘는 경우 신고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았음

84) 동 규정은 예시규정이 아닌 열거주의로 사료됨

85) IRS, “Internal Revenue Manual”

86) SEC 상장법인 등 예외사항을 두고 있음(본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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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의 신고의무자는 HWIT에 의해 확장소득신고의 통보를 받는 납세자 및 관련 기

업임

○ 관련 기업은 법인, 파트너십, 신탁 등을 모두 포괄하며 일반적으로 개인, 가족구성원 

및 특수관계자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를 의미함

○ 지배나 소유의 의미는 경제적으로나 세무상 위험을 부담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룹의 

자금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포함함88)

○ 통보는 매년 연방등록공고에 의한 신고고지에 의해 이루어짐

○ 신고의무자의 선정은 HWIT의 포괄적인 위험평가에 일환으로 이루어짐

－ 지침 및 납세프로그램 등에 따르면 3천만호주달러 이상의 순자산을 통제

(control)하고 있는 고액자산가 중 선정이 이루어지며 2012~2013년에 2,600여 

명의 고액자산가에 대해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음89)

□ 아일랜드에서는 해외계좌 및 역외상품과 관련하여 중개인과 거주자(역외상품에서는 

납세자)에게 신고의무가 부여됨

○ 중개인이란 해외계좌의 개설, 역외상품의 판매·취득·처분·소득지급 등의 활동

을 중개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금융기관에 한정되지 않음

□ 프랑스에서는 개인, 비영리단체, 상업적 형태를 가지지 않는 회사 등에 대해 신고의무

가 부여

○ 개인은 거주자 및 가구를 구성하는 세대 등을 포함

○ 상업적 형태를 가지지 않는 회사란 주식회사, 유한회사, 주식합자회사 이외의 회사

를 의미함

○ 거주자인 수익자를 대리하여 계좌를 개설하였더라도 신고의무대상에 포함됨

87) 일본 국세청, 󰡔国外財産調書の提出制度(FAQ)󰡕, 2013. 11 

88) ATO, “Wealthy and wise A tax guide for Australia’s wealthiest people,” March 2008, p. 5.

89) ATO, “Compliance Program 2012-2013,” July 2012, 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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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신고의무자

한국
○ 개인 거주자와 법인거주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잔액 합계가 10억원을 초과하는 자

미국

○ FBAR의 경우

  － 하나 이상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재무지분이나 서명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국내기업(법인, 파트너십, 유한회사, 신탁) 중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보

고대상 기간 중 어느 순간이라도 1만달러를 넘는 자가 신고의무자

○ Form 8938의 경우

  － 시민권자, 영주권자, 특정한 개인비거자 중 신고기준금액을 넘게 해외금융자산을 보유하

고 있는 자

일본
○ 해외에 소재한 재산의 합계액이 당해 연도의 말(12월 31일) 현재 5천만엔을 초과하여 소유

하고 있는 개인 거주자(비영주권자는 제외)

호주 ○ HWIT에 의해 통보받는 고액자산가 및 관련 기업

아일랜드

○ 거주자(또는 납세자) 및 중개인

  － 해외계좌는 개인인 거주자에게만 의무가 부여되나 역외상품은 모든 납세자에게 의무가 

부여됨

  － 중개인은 해외계좌와 역외상품 모든 경우에 의무가 부여됨

프랑스
○ 개인, 비영리단체, 상업적 형태를 가지지 않는 회사

  － 수익자의 대리인에게도 의무가 부여

<표 Ⅳ-1> 신고의무자의 비교

나. 신고대상

□ 우리나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자산은 해외금융회사에서 개설한 모든 금융자산 관

련 계좌임

○ 해외금융회사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

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하는 금융회사를 의미함

－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포함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함

○ 당초 제도 도입시에는 은행, 증권 관련 개설 계좌만을 신고의 대상으로 열거하였으

나, 2012년 말 세법개정을 통해 신고대상자산에 대한 정의를 사실상 예시규정으로 

변경하여, 채권, 파생상품, 보험 등 금융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는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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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경우는 FBAR과 FATCA에 따른 Form 8938의 신고대상자산에 차이가 존재함

○ FBAR의 신고대상자산은 다음과 같음

－ 해외금융계좌는 미국 외의 모든 지역90)에 있는 국가의 계좌를 의미하는데, 계좌

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국적이 아닌 계좌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에 따르는 것으로 

미국 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의 계좌는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나, 외국 금

융기관의 미국 내 지점은 신고대상이 아님

－ 신고대상 계좌는 은행, 증권, 파생상품, 펀드계좌, 기타 금융계좌임

○ Form 8938의 신고대상자산은 해외금융계좌뿐 아니라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보유중인 유가증권이나 해외기업체에 대한 지분, 그리고 거래의 상대방이나 발행자

가 미국인이 아닌 금융상품이나 계약 등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91) 

 

□ 일본의 경우는 연도 말 합산하여 5천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국외에 소재하는 모든 재산

이 신고대상임

○ 다른 비교대상 국가에 비하여 재산의 소재 판정 및 재산 가액 산정의 방법에 대해 국

세청에서 매우 상세히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있음 

－ 부동산이나 광업권의 경우는 대상물의 소재지, 퇴직수당의 경우는 급여를 지불한 

자의 본점 소재지, 대여금의 경우 채무자의 소재지, 특허권은 등록을 한 기관의 

소재지, 주식은 주식발행법인의 본점 소재지 등에 따라 해외재산 여부를 결정함

－ 재산의 가치는 해당 연도 말 시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에서는 시가에 준하

는 견적가격의 예시를 제공하고 있고 상속 및 증여세법상의 과세가격 계산 방침

인 재산평가기본통달을 사용할 수 있게 규정하였음

90) 미국은 미국의 여러 주뿐만 아니라 워싱턴 DC, in the Indian Gaming Regulatory Act에 따른 인

디언 지역, 푸에르토리코 연방, 미국 버진 아일랜드, 괌, 아메리칸 사모아와 북마리아나제도 연방

을 포함

91) 참고로 FBAR의 경우에는 신고의무자에 서명권한이 있는 경우를 포함시키고, 지배기업의 신고대

상자산에 종속기업의 계좌를 포함시키나 Form 8938의 경우는 그렇지 아니함. 이에 다른 실체

(entity)를 통한 간접적인 해외금융자산의 소유지분에 대해서는 FBAR에 의해서는 신고대상이 되

나 Form 8938에 의해서는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하 FBAR과 Form 8938의 비교는 본

문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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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의 신고대상자산은 해외금융계좌뿐만 아니라 여타 자산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규

정하고 있음

○ 신고대상자산을 해외금융계좌, 수익지분 또는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펀드, 부동

산, 투자자산 등의 유·무형자산,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등을 포함함

□ 아일랜드의 신고대상자산은 해외계좌와 역외상품으로 구성됨

○ 역외상품은 역외펀드에 대한 물질적 지분과 해외보험계약으로 나누어짐

－ 역외펀드에 대한 물질적 지분은 국외기업, 펀드, 유사 약정에 대한 지분이 7년 내

에 실현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 해당됨

－ 물질적 지분을 충족하는 조건과 비충족하는 조건을 구분하고 있으며, 이는 위의 

7년 내의 실현조건 이외에 실현이 지분이 표방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실현인지 

지분 자체에 대한 실현인지로 구분되며 전자의 경우 해당됨 

□ 프랑스의 신고대상자산은 모든 계좌로 금융기관 이외에 대한 계좌를 포함함

○ 일반적으로 신고대상은 저축계좌, 투자계정, 보험증권을 포함한 예금증서 및 증권임

○ 온라인 구매대금 결제목적 계좌인 경우 연간 1만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등의 조건 만

족시 신고의무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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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아일랜드 프랑스

금융계좌

신고 여부
○ ○ ○ ○ ○ ○

계좌外 

금융자산

신고 여부

× ○ ○1) ○ ○ ○

비금융자산

신고 여부
× × O ○ × ×

신고대상

자산

○ 은행업무 관련 

개설 계좌

○ 증권거래 관련 

개설 계좌

○ 채권, 파생상

품, 보험 등 계

좌

○ 그 밖의 금융

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

에 개설한 계

좌

○ FBAR
 － 은행, 증권, 파

생상품, 펀드

계좌, 기타 금

융계좌

○ 국외에 소재

한 모든 재

산

○ 금융기관 계좌

○ 펀드, 부동산, 
투자자산 등의

유·무형자산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 모든 해외금융

계좌

○ 역 외 펀 드 에 

대한 물질적 

지분

○ 해외보험계약

○모든 해외금융

계 좌 ( 저 축 , 
투자, 보험을 

포함)

○ Form 8938
 － 은행, 증권, 파

생상품, 펀드

계좌, 기타 금

융계좌상 금융

자산

 － 직접 보유중인 

유가증권이나 

해외기업체에 

대한 지분

 － 거래 상대방 

미국인이 아닌 

금융상품 이나 

계약 

주: 1) 일본의 경우 금융기관에 예치 여부(계좌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국외에 소재한 모든 재산을 신

고하도록 하고 있음

<표 Ⅳ-2> 신고대상자산의 비교

다. 미신고 및 과소신고 등에 따른 제재

□ 우리나라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미신고, 허위신고, 허위소명시 과태료 및 

벌금 그리고 징역형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국조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과태료 규정과 

국조법 제34조의 2에 의한 벌금 및 징역형으로 구분되며, 후자의 벌금 및 징역형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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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경우 전자의 과태료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미신고 혹은 과소신고한 경우

에는 미신고금액(과소신고금액)의 금액에 따라 최소 4%에서 최대 10%까지 차등적

으로 과태료를 부과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금액

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반금액의 10%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벌금 및 징역형은 병과될 수 있음

－ 내국법인의 대표자,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의 업무에 관하여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고, 

그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함

○ 미신고, 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 초과시에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시 시 함께 공

개할 수 있음

○ 신고위반행위 적발관련 자료 제공자에 대하여 과태료의 5~15%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한편, 우리나라는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기한 경과일로

부터 수정신고일까지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50%에서 최소 10%까지 차등적으로 

경감해주고 있으며, 기한후신고의 경우 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20%(1개월 내 50%)의 과태료를 경감해주고 있음

□ 미국의 경우 FBAR과 FATCA에 따른 Form 8938 신고는 각각 별개의 의무로서, 신고의

무 위반시 각각의 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됨

□ 미국의 FBAR과 관련된 신고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는 과태료를 기본으로 하되 고

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에 추가하여 벌금과 징역형이 병과됨

○ 미신고 및 과세당국의 소명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에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500달러 

이내에 과태료를 부과하나 과실이 반복적일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5만달러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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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회성 과실로 인한 과태료는 개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 한편, 미국의 경우 고의적인 미신고 및 과세당국의 소명 요청 불응시 10만달러와 위

반시점의 계좌잔고의 50% 중 큰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하며, 추가적으로 최대 50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정역에 처해지며, 벌금과 징역은 병과가 가능함

－ 한편, 2004년 10월 이전에는 고의적인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규정에 10만달러를 

한도로 정하고 있었으나, 법 개정을 통해 동 한도를 폐지하였음

□ 한편, 미국의 Form 8938과 관련된 신고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미신고 및 허위신고

시 1만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국세청이 이와 관련된 안내장을 신고의무자

에게 송부한 후 90일 이내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시에는 추가적으로 30일당 1만달러의 

과태료가 추가될 수 있음

○ 한편, 이와는 별도로 Form 8938에 미신고한 해외금융자산과 관련하여 소득세를 과

소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과소납부 금액의 40%를 가산세로 부담하는 중과규정

을 두고 있음

○ 또한 국세청에서는 Form 8938의 신고의무위반과 관련된 모든 상황에 대해서 형사

처벌이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음

□ 일본의 경우는 국외재산조서 미신과 및 허위신고시 벌금 및 징역형과는 별도로 관련된 

소득세 및 상속세의 가산세를 가중하는 제재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자발적 신고를 독

려하기 위해 국외재산조서를 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 관련 재산으로 인한 소득세와 상

속세 누락이 있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국외재산조서를 지연제출, 미제출, 허위신고, 조사불응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

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그 재산과 관련된 소득세 및 상속세의 신고 누

락으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가 5% 가중됨

○ 국외재산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국외재산조서에 기재가 있는 국외

재산에 관하여 소득세 및 상속세의 신고 누락으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의 5%를 감

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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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의 경우 별도의 제재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기소절차가 개시될 수 있음

○ 확장소득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여타 관련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준수기

간 도과 시 기소절차 개시를 납세자에게 통보하고 검사에게 사건을 이첩함

○ TAA 1953 8E에서는 의무불이행의 반복 정도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음

－ 의무불이행이 처음인 경우는 20 penalty units 이하, 두 번째는 40 penalty units 

이하, 그 이상인 경우는 12개월 이하의 징역 및 50 penalty units 이하의 벌과금

을 부여할 수 있음 

－ penalty unit은 매년 변경되는데 2013년 5월 31일 현재 1 penalty unit은 170호

주달러임

□ 아일랜드는 중개인과 중개인을 이용한 거주자 또는 납세자, 별도의 신고대상인 거주자

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고 있음

○ 중개인이 개입되는 경우 중개인과 중개인을 이용한 거주자 또는 납세자에 대해 별도

로 벌과금을 부과함

－ 개인은 신고누락, 세부정보 누락, 세부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주의의무 해태 시 각

각 4천파운드의 벌과금이 부과

－ 중개인을 이용한 거주자 또는 납세자의 경우 중개인에게 세부정보를 제공하지 않

거나 부정확한 세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천파운드의 벌과금이 부과

○ 해외계좌와 관련해서 범죄혐의로 기소되는 경우 최대 126,970파운드를 넘지 않는 

벌금형 및 징역형이 가해질 수 있음

○ 중개인이 개입되지 않는 거주자는 소득신고시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포함하므로 소

득세신고 지연제출에 포함하여 제재가 이루어짐

□ 프랑스는 계좌별 무신고와 미신고금액의 정도에 따라 벌과금에 부과됨

○ 일반적으로 미신고 계좌당 1,500유로의 벌과금이 부과됨

－ 다만 프랑스와 조세정보교환협정이 체결되지 않는 국가에 소재한 계좌에 대해서

는 계좌당 벌과금이 1만유로으로 증가

○ 미신고금액이 5만유로 이상인 경우 위의 벌과금을 하한으로 잔액의 5%를 벌과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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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부과함

○ 오류나 부정확한 신고의 경우에는 1만유로를 한도로 150유로의 벌과금이 부과

구분 과태료부과 형사처벌
과태료, 
형사처벌 
병과가능

과소금액별 
차별적 제재

고의적인 경우 
중과여부

과태료 등 
경감혜택

한국 ○ ○ ○1) ○ × ×

미국 ○ ○ ○ × ○ ○

일본 ○ ○ × × × ○

호주 ○ ○ O × ○ ×

아일랜드 ○ ○ O ○2) × ×

프랑스 ○ -3)
○ ○ ×

주: 1) 우리나라의 경우 국조법 제35조에 따른 과태료와 국조법 제34조의2에 따른 벌칙이 있는데, 벌
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적용되지 않으며 벌칙은 벌금과 징역형으로 구분되나 병과

될 수 있음

    2) 금액별이 아닌 신고기간 종료 후 신고시 경과기간에 따라 차이가 존재함

    3) 명확히 언급되고 있지 않음

<표 Ⅳ-3> 제재사항의 비교

구분 세부내역

한국

○ 국조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과태료

  － 미신고금액(과소신고금액)에 최소 4%에서 최대 10%까지 차등적 과태료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2에 의한 벌금 및 징역형

  －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 초과시: 위반액의 10%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형

(병과가능)
  － 내국법인의 임직원이 이와 관련하여 범칙행위시 동일한 벌금형 부과

미국

○ FBAR의 경우

  － 고의성이 없는 경우: 500달러 이내 과태료, 반복적인 경우에는 추가로 1만달러 이내 과태

료 부과

  － 고의성이 있는 경우: 과태료(MAX(10만달러, 위반시 계좌잔고의 50%))와 형사처벌(최대 

50만달러와 10년 이하 징역)병과

○ Form 8938의 경우

  － 미신고 및 허위신고시 과태료가 1만달러 부과(30일당 1만달러 추과 부과 가능)
  － Form 8938 미신고 자산과 관련 소득세 과소납부액 40% 가산세 부과

  － 형사상 처벌 추가 부과 가능함

<표 Ⅳ-4> 제재사항 세부내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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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내역

일본

○ 미신고 및 허위신고: 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 ② 관련 재산에 대한 소

득세 및 상속세 과소신고분에 과소신고가산세가 5% 가산

○ 성실신고: 국외재산조서 기재된 자산과 관련하여 소득세 및 상속세 과소신고가산세 5% 감면

호주

○ Tax Adminstration Act 1953에 따라 기소절차의 개시

  － 의무불이행이 처음인 경우는 20 penalty units 이하, 두 번째는 40 penalty units 이하, 그 

이상인 경우는 12개월 이하의 징역 및 50 penalty units 이하의 벌과금을 부여할 수 있음

(1 penalty unit= 170호주달러)

아일랜드

○ 중개인 및 중개인을 이용한 거주자 또는 납세자는 의무 미이행시 4천파운드의 벌과금이 부

과

  － 신고 또는 세부정보 누락, 중개인의 주의의무 해태, 거주자 등이 중개인에 정보미제공 또

는 부정확한 세부정보 제공

○ 해외계좌와 관련해서 기소시 최대 126,970파운드의 벌금형 및 징역형

프랑스

○ 미신고 계좌당 1,500유로의 벌과금

  － 조세정보교환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계좌는 1만유로

○ 미신고 금액이 5만유로 이상인 경우는 미신고계좌당 벌과금을 하한으로 잔액의 5%를 벌과

금 부여 가능

○ 오류나 부정확한 신고시 1만유로를 한도로 150유로의 벌과금이 부과

<표 Ⅳ-4>의 계속

라. 신고서식의 비교

□ 우리나라의 해외금융계좌신고서는 신고인의 인적사항과 해외금융계좌 보유 현황, 해외

금융계좌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신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여권번호를 기재하도록 함

○ 해외금융계좌 보유 현황은 총신고계좌 수, 보유계좌 잔액의 연중 매월 말일의 최고

금액의 기준일과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기준일이란 보유 중인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의 잔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했을 때 가장 큰 금액이 되는 날을 기재하도록 함

□ 미국 FBAR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파트로 구분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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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Ⅰ: 신고자 정보기재

－ 신고자의 유형, 납세자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명, 거주국가 및 도시, 

상세주소를 기재하도록 함

○ PART Ⅱ: 본인 소유의 계좌정보

－ 계좌별 연간 최고 잔액, 계좌유형, 계좌개설 금융기관의 명칭, 계좌번호, 금융기

관의 계좌가 개설된 도시, 국가, 상세주소를 기재하도록 함

－ 계좌유형은 은행, 증권, 기타금융계좌로 구분하여 기재함

○ PART Ⅲ : 공동명의의 계좌정보

－ 공동명의의 계좌정보에 대하여 PARTⅡ와 동일한 정보기입

○ PART Ⅳ : 재무적 지분 없이 서명권한을 가진 계좌정보

－ 재무적 지분 없이 서명권한을 가진 계좌에 대하여 PARTⅡ와 동일한 정보기입

○ PART Ⅴ : 연결신고하는 계좌정보

－ 연결신고하는 계좌에 대하여 PARTⅡ와 동일한 정보기입

□ 한편, 미국 FBAR 신고서에서는 신고대상 계좌가 25개를 넘어가는 경우는 본인 소유의 

계좌정보(PARTⅡ)를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대신, 국세청 심사관의 관련자료 요청에 

납세자가 반드시 응답해야 하는 계좌기록 보관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이러한 조치는 많은 해외계좌를 보유로 인한 납세협력비용의 증가를 감안하여 신고 

자체에 대한 의무는 부과하되, 기재되는 정보의 양을 감소시킨 조치로 해석됨

－ 한편, 계좌기록 보관의무에 불응 혹은 허위 대응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미국의 FATCA에 따른 Form 8938은 총 6개 파트로 구분되어 있음 

○ Part Ⅰ: 해외 예금 및 수탁계좌(Foreign Deposit and Custodial Account) 개요

－ 예금(Deposit)의 수량 및 연중 최고 잔액, 수탁계좌(Custodial Account)의 수량 

및 연중 최고 잔액, 연중 해지한 예금이나 수탁계좌 유무

○ Part Ⅱ: 기타 해외자산에 대한 개요

－ 해외자산의 수량 및 연중 자산 합계의 최고 금액, 연중 취득하거나 처분한 자산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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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Ⅲ-1: 해외 예금 및 수탁계좌로부터 받은 이자 등의 기재

－ 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이자, 배당 로열티, 이익, 손실 금액을 기재하고 관련 소득

세 신고서식 명칭 기재

○ Part Ⅲ-2: 기타 해외자산으로부터 받은 이자 등의 기재

－ 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이자, 배당 로열티, 이익, 손실 금액을 기재하고 관련 소득

세 신고서식 명칭 기재

○ Part Ⅳ: Form 8938에서 신고대상으로 규정한 해외금융자산 외의 해외금융자산 존

재 여부 및 관련 소득세 신고서식 명칭 기재

○ Part Ⅴ: 개별 해외예금 및 수탁계좌에 대한 상세 정보

－ 계좌 유형(예금인지 수탁계좌인지 여부 기재), 계좌 번호, 연중에 개설되거나 연

중 해지된 계좌인지 여부,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계좌인지 여부, 소득세 신고

시 포함된 것인지 여부, 연중 최고 잔액, 외화표시 자산의 경우 외화금액, 적용한 

환율 및 환율 출처, 관련 금융기관명과 상세주소(국가, 우편번호 등)

○ Part Ⅵ: 개별 기타 해외자산에 대한 상세 정보 

－ 자산에 대한 설명기재, 등록번호 등 자산의 식별 가능 정보기재, 연중 취득이나 

처분자산인지 여부,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인지 여부, 소득세 신고시 불

포함 여부, 자산의 연중 최고가액, 외화표시 자산의 경우 외화금액, 적용한 환율 

및 환율 출처, 기타 해외자산이 해외법인이나 기업체 등의 주식이나 지분인 경우

에는 동 기업체의 명칭, 기업체의 법적 형식(파트너십, 법인, 신탁 등), 기업체의 

상세주소, 주식이나 지분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자가 해당 금융자산의 발행자

(issuer)나 거래 상대방(counterparty)의 이름, 법적 형식(개인, 파트너십, 법인, 

신탁 등), 국적, 상세주소 기재

□ 일본의 국외재산신고는 국외재산조서와 국외재산조서합계표의 두 가지 신고서식을 통

해 이루어짐

○ 국외재산조서는 국외재산보유자의 상세주소와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

외재산의 종류(일반용 혹은 상업용), 수량, 가액과 소재지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국외재산조서합계표는 국외재산을 12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각 자산종류별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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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국외재산은 토지, 빌딩, 산림, 현금, 예금, 증권, 대출, 미수금, 서화골동품 및 미술 

공예품, 귀금속류, 그 밖의 동산, 기타재산으로 구분됨

□ 호주는 법인, 개인, 파트너십, 신탁 등에 대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내용을 포함한 

각각의 확장소득신고서식을 가지고 있음

□ 호주의 개인 신고서식 Accompanying schedule no. 1의 3에서는 해외거래(overseas 

transactions)에 대한 신고내용을 담고 있음

○ 신고서식 3(a)는 국외에서의 5만호주달러 이상의 거래, 3(b)는 국외에서 차입을 통

한 이자비용 공제, 3(c)는 국외 서비스 등에 따른 부채, 3(d)는 국외 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지급액의 공제 여부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신고서식 3(e)에서는 국외에서 금융기관에 계좌를 보유하거나 계좌의 서명인인 경

우 계좌의 수, 계좌가 존재하는 금융기관의 이름 및 주소, 국가의 코드(사전에 국가

별 코드가 부여되어 있음), 계좌명, 당 계좌로부터 이자수취 여부를 기재

○ 신고서식 3(f)에서는 국외에 소재하거나 국외에서 관리되는 펀드, 부동산, 투자자산 

등의 유·무형자산에 대한 수익지분을 보유하거나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자산의 특성 및 설명, 자산이 위치한 국가 및 국가코드, 자산의 원가, 자산을 보유하

거나 통제하게 된 일자, 자산을 원가 이외에 평가하는 경우 가장 최근의 평가에 대한 

기술(평가일자 및 평가금액 포함), 대리하여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기업의 

이름 및 거주국가, 자산을 수익활동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기재

○ 신고서식 3(g)에서는 국외에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보유하거나 이를 제공한 

경우 계좌의 수, 카드를 발급한 금융기관의 이름 및 주소, 외국국가의 코드, 카드를 

제공받은 자의 이름, 계좌의 이름, 계좌를 지급한 자의 이름, 계좌와 관련하여 비용

으로 인식한 경우 이에 대한 성격·금액 및 그 사유, 당 계좌로부터 이자수취 여부

□ 호주의 법인, 파트너십, 신탁 신고서식 Accompanying schedule no. 1의 3에서도 해

외거래(overseas transactions)에 대한 신고내용을 담고 있으며 신고대상거래 및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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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은 개인 신고서식과 동일하나 본문에서 몇 가지 추가 질문을 포함하고 있음

○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존재 여부 및 이러한 거래가 유·무형자산 또는 금융약정

의 이전과 관계있는지 여부 및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200만호주달러를 초과

하는지 여부

○ 국외지점이나 국외신탁, 국외기업, 신탁 등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 여부

○ 특정 국가와 직·간접적으로 거래가 존재하거나 특정 국가에 펀드나 자산을 이전하

거나 수취하였는지 여부 및 특정 국가에 소재하거나 특정 국가에서 관리 또는 통제

하는 펀드, 부동산, 자산 또는 투자를 처분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능력

을 보유하거나 통제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여부

□ 아일랜드는 해외계좌의 개설을 중개하는 중개인, 역외상품의 취득을 중개하는 중개인, 

해외계좌나 역외상품을 보유하는 납세자별 각각 별도의 서식을 가지고 있음

○ 아일랜드의 해외계좌 중개인의 신고서식은 Form 8B-B를 사용하며 거주자의 이름

과 주소, 거주자의 세무상 일련번호(사회보장번호(the Revenue and Social 

Insurance Number), 소득세 신고서 또는 국세공무원에 의해 고지된 조사통보서에 

기재된 일련번호, 부가가치세 목적의 등록번호), 공동계좌의 여부, 해외계좌가 개

설된 관련자의 이름과 주소, 해외계좌가 개설된 일자, 해외계좌 개설시 예치금액을 

기재

○ 아일랜드의 역외상품 중개인의 신고서식은 Form 8D를 사용하며 납세자의 이름, 주

소, 세무상 일련번호, 역외상품의 명칭, 제공된 역외상품의 판매활동, 중개인으로서 

취득과 처분 활동, 지급 활동의 설명(관련 역외상품의 설명 및 역외상품을 발행한 자

의 이름과 주소를 포함), 역외펀드와 관련하여 개인이 불입하거나 개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세부내역을 기재

○ 아일랜드의 거주자 또는 납세자는 납세의무자로서 소득신고서식(Form 11)에 해외

계좌와 역외상품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함

○ 해외계좌의 경우 본인, 배우자 및 동성 배우자가 수익자인 해외계좌에 대해 해외계

좌가 개설된 관련자의 이름과 주소, 해외계좌가 개설된 일자, 해외계좌 개설시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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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해당한다면 해외계좌 개설과 관련하여 관련 활동을 제공한 중개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

○ 역외상품에 대해서는 역외펀드 보유자 또는 보험자의 이름과 주소, 유의적인 지분취

득에 대한 원가 또는 보험계약 조건의 설명 등을 포함한 내역, 상품을 취득하는 데 

있어 중재한 자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

□ 프랑스는 No. 3916 양식이 존재하나 별도의 상세내용을 기재한 양식도 가능하며 서식

에서 포함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금융기관의 이름

○ 계좌의 번호, 이름과 특성(계좌의 약관내용 등)

○ 계좌의 사용목적(개인적 사용 또는 사업 등을 위한 목적), 형태(단독계좌 또는 공동

계좌, 부동산계좌 등)

구분
기재사항

신고인 정보 관련자 등의 정보 계좌 등의 정보

한국

해외금융

계좌

신고서

○ 신고인 인적사항

 － 성명(법인명), 주민번호(사
업자등록번호), 여권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 계좌 관련자 유형구분

 － 공동명의자인지, 아니면 신고

인이 실소유자 혹은 명의자인

지 여부

○ 해외금융계좌 보유현황

 － 총신고계좌 수, 보유계좌 잔액

의 연중 매월 말일의 최고금

액 및 그 기준일

○ 해외금융계좌별 명세

 － 보유계좌 일련번호 부여 후 

기재

 － 계좌관련자 정보

 － 금융회사명, 계좌종류, 계좌번

호, 표시 통화, 계좌 명의자, 
현지기업 고유번호, 기준일잔

액(원화, 외화), 개설일, 해지

일, 금융회사 소재지(국가, 지
역, 도시, 상세주소)

해외금융

계좌관련

자명세서

○ 해외금융계좌관련자명세서

는 해외금융계좌신고서의 

부속서류로 따로 신고인 정

보를 기재하지 않음

○ 계좌 관련자 유형구분

 － 공동명의자인지, 아니면 신고

인이 실소유자 혹은 명의자인

지 여부

○ 관련자 정보: 성명(법인명), 주

민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 관련계좌번호의 일련번호 기재

<표 Ⅳ-5> 신고서 기재사항 비교



Ⅳ. 국제비교 및 시사점 91

구분
기재사항

신고인 정보 관련자 등의 정보 계좌 등의 정보

미국

FBAR

○ PARTⅠ: 신고자정보

 － 신고자의 유형, 납세자번

호, 외국인 등록번호, 생

년월일, 성명, 거주국가 

및 도시, 상세주소

○ PARTⅢ: 공동명의 계좌정보

 － 공동명의자의 수, 공동명의자

의 납세자번호(아는 경우에

만 기재), 공동명의자의 성명 

및 상세주소

○ PARTⅣ: 재무적 지분 없이 서

명권한을 가진 계좌정보

 － 계좌 명의자의 이름, 납세자

번호, 상세주소

○ PARTⅡ: 본인 소유의 계좌정

보

 － 계좌별 연간 최고 잔액, 계좌

유형, 계좌개설 금융기관의 

명칭, 계좌번호, 금융기관의 

계좌가 개설된 도시, 국가, 
상세주소

○ PARTⅢ: 공동명의 계좌정보

 － 계좌별 연간 최고 잔액, 계좌

유형, 계좌개설 금융기관의 

명칭, 계좌번호, 금융기관의 

계좌가 개설된 도시, 국가, 
상세주소

○ PARTⅣ: 재무적 지분 없이 서

명권한을 가진 계좌정보

 － 계좌별 연간 최고 잔액, 계좌

유형, 계좌개설 금융기관의 

명칭, 계좌번호, 금융기관의 

계좌가 개설된 도시, 국가, 
상세주소

○ PARTⅤ: 연결신고하는 계좌

정보 

 － 계좌별 연간 최고 잔액, 계좌

유형, 계좌개설 금융기관의 

명칭, 계좌번호, 금융기관의 

계좌가 개설된 도시, 국가, 
상세주소

Form 
89381)

○ Form 8938는 소득세신고

시 같이 신고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별도로 신고인

정보를 기재하지 않음

○ PARTⅠ: 해외예금 및 수탁계좌 개요

 － 예금(Deposit)의 수량 및 연중 최고 잔액

 － 수탁계좌(Custodial Account)의 수량 및 연중 최고 잔액

 － 연중 해지한 예금이나 수탁 계좌 유무

○ PARTⅡ: 기타 해외자산에 대한 개요

 － 해외자산의 수량 및 연중 자산 합계의 최고 금액

 － 연중 취득하거나 처분한 자산 유무

○ PARTⅢ: 해외예금 및 수탁계좌 및 기타자산으로부터 받은 이자 

등의 기재

 － 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이자, 배당 로열티, 이익, 손실 금액을 기

재

 － 소득세 신고시 기재한 서식의 명칭을 기재

<표 Ⅳ-5>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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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재사항

신고인 정보 관련자 등의 정보 계좌 등의 정보

○ PARTⅣ: 소득세신고시 관련 소득에 대해 신고한 해외자산 중 

Form 8938 신고대상이 아닌 자산

 － Form 8938에서 신고대상으로 규정한 해외금융자산 외의 해외

금융자산 존재 여부 및 관련 소득세신고서식 명칭 기재

○ PARTⅤ: 개별 해외예금 및 수탁계좌에 대한 상세 정보 

 － 계좌 유형(예금인지 수탁계좌인지 여부 기재)
 － 계좌 번호 또는 기타 등록번호

 － 연중에 개설되거나 연중 해지된 계좌인지 여부, 배우자와 공동

으로 소유한 계좌인지 여부, 소득세 신고시 포함된 것인지 여부

 － 연중 최고 잔액 기재

 － 외화표시 자산의 경우 외화금액, 적용한 환율 및 환율 출처

 － 관련 금융기관명과 상세주소(도시, 국가, 우편번호 등)
○ PARTⅥ: 개별 기타 해외자산에 대한 상세 정보

 － 자산에 대한 설명기재

 － 등록번호 등 자산의 식별가능 정보기재

 － 연중 취득이나 처분자산인지 여부 

 －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인지 여부, 소득세 신고시 불포

함 여부

 － 자산의 연중 최고가액

 － 외화 표시 자산의 경우 외화금액, 적용한 환율 및 환율 출처 

 － 기타 해외자산이 해외법인이나 기업체 등의 주식이나 지분인 경

우에는 기업체의 명칭, 기업체의 법적형식(파트너십, 법인, 신탁 

등), 기업체의 상세주소 기재

 － 주식이나 지분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자가 해당금융자산의 발행

자(issuer)나 거래상대방(counterparty)의 이름, 법적 형식(개인, 
파트너십, 법인, 신탁 등), 국적, 상세주소를 기재해야 함

일본

국외

재산

조서

○ 국외재산보유자의 상세주

소와 성명 기재
N/A

○ 국외재산의 종류(일반용 혹은 

상업용), 수량, 가액과 소재지 

기재

국외

재산

조서 

합계표

○ 국외재산조서합계표는 국

외재산조서의 부속서류로 

따로 신고인 정보를 기재

하지 않음

N/A

○ 국외재산을 12가지로 구분하

여 각 자산종류별 금액을 합

산하여 기재

○ 토지, 빌딩, 산림, 현금, 예금, 
증권, 대출, 미수금, 서화골동

품 및 미술 공예품, 귀금속류, 
그 밖의 동산, 기타재산으로 

구분됨

<표 Ⅳ-5>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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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재사항

신고인 정보 관련자 등의 정보 계좌 등의 정보

호주

개인 등

○ 개인소득세 신고자료에 부

가되는 것이므로 세무신고

번호, 이름, 주소, 생일, 전
화번호 등의 일반적인 모

든 내용이 기재됨

○ 계좌의 수, 금융기관의 이름과 주소, 국가(코드), 계좌명, 이자수

취 여부

○ 계좌 이외의 수익지분 등에 대한 자산의 특성, 국가(코드), 원가, 
보유일자, 평가, 대리자의 이름 및 거주국, 수익활동 여부

○ 신용카드 등에 대한 계좌의 수, 금융기관의 이름과 주소, 국가(코
드), 계좌명, 계좌지급자 이름, 비용에 대한 설명, 이자수취 여부

법인 등

○ 법인소득세 신고자료에 부

가되는 것이므로 세무신고

번호, 법인번호, 이름, 주

소(이전 주소 포함) 등의 

일반적인 모든 내용이 기

재됨

○ 개인의 신고 정보와 동일하나 아래와 같은 사항이 추가됨

 － 국외특수관계자 거래 여부(유·무형자산, 금융약정 여부 및 200
만호주달러 초과 여부)

 － 국외지점 등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지 여부

 － 특정국가와의 거래 존재 여부 등

아일랜드

중개인 ○ 이름, 주소, 전화번호

○ 계좌주명, 공동계좌 여부, 주소, 세무일련번호, 금융기관 이름과 

주소, 개설일자, 개설시 금액

○ 역외상품의 명칭, 역외상품의 활동 설명, 역외펀드와 관련한 수취 

및 지급액

납세자 

등

○ 소득세 신고자료에 부과되

는 것이므로 이름, 주소, 
결혼 여부, 부양가족 등의 

일반적인 모든 내용이 기

재됨

○ 중개인의 이름과 주소

○ 해외계좌의 관련자의 이름과 

주소, 개설일자, 개설시 예치

금액

○ 역외상품 보유자의 이름과 주

소, 취득원가 및 조건 설명

프랑스
○ 이름, 주소, 직업, 생일, 회

사의 형태 등

○ 보유자인지 수익자인지 구분

○ 계좌명, 계좌번호, 계좌의 특성, 개설일자, 폐쇄일자, 계좌관리자

의 이름과 주소, 개설국가

주: 1) 미국의 FORM 8983의 경우 관련자 등의 개념이 사용되지 않아, 계좌 등의 정보만을 기재하였

음

<표 Ⅳ-5>의 계속

□ 한편, 과세당국의 과도한 정보요구는 납세협력비용을 증가시켜, 자발적 신고를 저해하

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신고서식상 기재사항이 비교대상국가에도 존재

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신고서식에 존재하는 개별 항목들을 다음 <표 Ⅳ-6>과 같이 

열거하고 비교대상국가의 서식에 동 항목이 존재하는지 유무를 살펴보았음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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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6>을 살펴보면, 신고인의 인적사항은 우리나라와 비교대상국가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

○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여권번호를 요구하고 있는데 비교대상국가에서 이를 요구하

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 계좌 등 정보에 대한 상세정보는 해외소재 자산 전체를 신고하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미

국 등 비교대상국가에서 요구하는 신고내용은 우리나라와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임

○ 계좌잔액에 대한 정보를 요구함에 있어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호주가 우리나라와 

유사하고, 프랑스와 아일랜드의 경우 신고서식상 계좌 잔액과 관련하여 기입하는 곳

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신고하는 계좌가 해외 현지지점이나 사무소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

는 현지 기업 고유번호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과 호주와 동일한 것으

로 파악되었음93)

○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계좌의 개설일과 해지일을 모두 요구하고 있는데, 프랑스의 

경우가 우리나라와 동일하였고, 아일랜드의 경우 개설일만, 미국의 경우 개설일과 

해지일 자체를 요구하지 않고, 연중 개설 여부 혹은 연중 해지 여부에 대해 체크하도

록 하고 있음

□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계좌 관련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신고

의무자에 대한 정보입력의 차원에서 미국이나 아일랜드의 경우와 동일함

○ 우리나라의 경우 계좌관련자는 모두 개별적으로 각각 신고의무를 부담하며, 각기 신

고시 관련자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음 

○ 이는 하나의 계좌에 대해 복수의 신고의무자가 존재하는 경우 신고의무자 각각의 신

92) 납세협력비용을 추정하고자 하는 목적에서는 비교대상 주요국가의 신고서식상 항목이 우리나라의 

서식에 존재하는지 여부도 추가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임  

93) 우리나라 국세청이 발간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작성사례󰡕를 살펴보면, “현지기업 고유번호”란 

신고법인의 해외지점에 대해 우리나라 세무서가 부여한 코드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고인 본인 정

보를 기입하는 것이며, 미국의 경우도 신고자 본인의 정보 중 납세자번호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

고, 해외체류중인 경우 거주국가 및 도시, 상세주소도 기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호주의 경우도 신

고자 본인의 세무신고번호 등이 기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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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서식상
신고사항

미국1) 일본 호주 아일랜드 프랑스

신고인

인적사항

성명(법인명) ○ ○ ○ ○ ○

주민번호(사업자번호) ○ ○ ○ ○ △9)

여권번호 × × × × ×

주소(소재지) ○ ○ ○ ○ ○

전화번호 × ○ ○ ○ ×

계좌 

등의 

정보

총신고계좌 수 ×

△5)

○ × ×

계좌 최고잔액 및 일자 △2) × × ×

계좌 관련자 유무 ○ ○ ○ ×

금융회사명 ○ ○ ○ ○

계좌종류 ○ ○ × ○

계좌번호 ○ ○ × ○

표시 통화 ○ ○ × ×

계좌 명의자 ○ ○ ○ ○

현지기업 고유번호 ○ ○ × ×

기준일 잔액 △2) △6) × ×

개설일 △3) △7) ○ ○

해지일 △3) × × ○

금융회사 주소 ○ ○ ○ ○

계좌

관련자

정보

관련자 유형구분 ○4) × ×

△8) △10)

관련자 성명(법인명) ○4) × ×

주민번호(사업자번호) ○4) × ×

주소(소재지) ○4) × ×

전화번호 × × ×

<표 Ⅳ-6> 우리나라의 신고사항을 주요 국가에서도 요구하는지 여부

주: 1) 미국의 비교대상은 FBAR과 Form 8938 모두 포함함

   2)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 중 최고잔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각 계좌별 기준

일 잔액을 기재하도록 하는 데 반해, 미국의 경우 각 계좌별로 연중 최고잔액을 조사하여 기재

하도록 하고 있음

   3) 미국의 경우 개설일과 해지일 자체를 요구하지 않고, 연중 개설 여부 혹은 연중 해지 여부에 

대해 체크하도록 하고 있음

   4) 미국의 경우 공동 명의자와 서명권한을 가진자 각각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음

   5) 일본의 경우 국외재산을 12가지로 구분하여 각 자산종류별 금액을 기입하도록 하고 있음 

   6) 호주의 경우 금융계좌의 잔액은 요구하지 않으나 이자수취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계좌 이외

의 수익지분 등에 대하서는 원가와 후속적인 평가금액의 기재를 요구함

   7) 호주의 경우 금융계좌 이외의 경우 자산의 보유일을 요구하고 있음

   8) 아일랜드의 경우 납세자의 신고시 중개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개인에

게도 별도의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9) 개인은 생년월일, 법인은 사업자번호를 기재

   10) 거주자를 대리한 자에게도 신고의무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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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다른 신고의무자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여, 향후 신고의무자 간 신고 내

용을 비교 분석하여 신고누락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됨

○ 이와 유사하게 미국의 경우 공동 명의자 각각에게 신고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으며, 

공동명의자 각각의 신고시 다른 공동명의자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미국의 경우 계좌 명의자가 아닌 서명권한을 가진 자에게도 신고의무를 부

담시키고 있는데, 계좌 명의자의 신고시 서명권한을 가진 자에 대해서도 신고하

도록 하고 있음

○ 아일랜드의 경우에도 중개인에게 해외계좌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계좌명의자

가 신고시 중개인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2. 시사점

가. 신고의무 기준금액 적용 방법의 강화

□ 우리나라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는 해당 연도 중에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2014년 신고분부터

는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자에게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신고의무자의 신고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개정된 것임

□ 하지만 신고의무 여부를 월말 잔액만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월말 금융계좌 

잔액을 10억원 이하로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역외세원관리 및 탈루된 세원의 파

악이라는 당초 제도 도입 취지가 무산될 가능성이 존재함

□ 이에 반해 미국의 경우는 연중 어느 순간이라도 계좌를 합산하여 1만달러가 넘는 경우

가 있으면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94), 프랑스와 아일랜드의 경우는 신고의무 기준금액 

94) 해외금융자산신고의 경우는 신고대상기간 종료일에 5만달러를 넘게 해외금융자산을 보유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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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게 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는 연말 잔액을 기준으로 신고의무 기준금액을 적용하고 있는 대신에 해

외에 소재한 모든 자산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효과성 측면에서 신고기준금액 초과 여부를 “매월 말

일 잔액”으로 판단하는 것에서 미국과 같이 해당연도에 어느 순간이라도 신고기준금액

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제도의 본래 취지를 잘 살려줄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됨

□ 다만, 신고자의 신고부담이 우려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신고기준금액 초과 여부를 “매월 

10일, 20일, 30일의 잔액 중 하루라도 신고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는 등

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임

나. 신고의무 기준금액의 적정성 고려

□ 신고의무 적용을 위한 기준금액이 있는 국가는 비교대상 국가들 중 우리나라, 미국, 일

본이며, 프랑스와 아일랜드의 경우는 신고의무 기준금액 없이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신

고하게 하고 있음 

□ 2012년 기준 미국의 GDP는 16조 2천억달러로 우리나라의 1조 1천억달러에 비해 14배

를 넘어서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5조 9천억달러로 우리나라의 5배가 넘고, 프랑스는 

우리나라의 2배 수준임

○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은 우리나라가 10억원임

○ 미국은 원화로 환산시 계좌 잔액이 연중 약 1천만원을 넘는 경우에 모든 해외금융계

좌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일본은 약 5억원을 넘는 경우에 해외의 모든 자산을 신

고하도록 하고 있음

연중 어느 순간이라도 7만 5천달러를 넘게 해외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자가 신고의무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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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각국의 역외금융이나 해외자산 등을 통한 공식적인 탈세금액의 추산액을 확인되

지 않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신고의무 기준금액의 크기의 수준을 비교할 수는 없음 

□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신고기준금액은 경제규모를 고려했을 때 비교대상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판단되며, 신고의무 기준금액을 낮추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

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신고기준금액을 일시에 큰 폭으로 낮추는 것이 납세자들에게 갑작스

러운 협력비용의 증가를 야기한다면 신고기준금액을 점진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임

다. 신고대상자산의 확대 고려 

□ 우리나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금융계좌가 직접적인 신고대상으로서 금융자산

의 일정금액이 동 계좌에 예치되어 있었거나 있는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해외에 투자된 비금융자산은 회수 또는 재투자 과정을 통해서 현금을 비롯한 환

금성이 높은 금융자산으로 변경될 것이므로 향후 해외금융계좌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비금융자산이 금융자산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장기간을 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과세당국의 해외세원 추적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심한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 도과될 가능성도 있음

□ 이는 국내에만 재산을 보유하거나 해외금융자산을 주로 보유하고 있는 성실납세자와 

해외에 비금융자산을 주로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 간 과세형평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또한,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비교적 손쉽게 비금융자산이나 금융기관의 계좌를 사용하

지 않는 금융자산으로 변경이 가능하므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도입취지를 어렵

지 않게 무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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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 FATCA에 의해 해외금융계좌뿐만 아니라 금융계좌를 사용

하지 않고 직접 보유중인 유가증권이나 해외기업체에 대한 지분, 그리고 거래의 상대방

이나 발행자가 미국인이 아닌 금융상품이나 계약 등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는 해외에 소재한 모든 재산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호주의 경우에도 부동산 등의 유무형자산에 대해서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므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리며, 제도의 효과성 제고측면과 과

세형평성 측면에서 향후 주요한 비금융자산과 해외금융기관의 계좌를 이용하지 않는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함

○ 다만, 신고대상자산의 범위를 확대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보유한 해외자산

의 종류별 비중 등을 추정해보고 이를 근거로 신고대상에 추가할 해외자산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이 제도의 효과성을 손쉽게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라. 성실신고 유도방안 도입

□ 제도의 효과성 측면에서 그동안 해외소득을 지속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이에게는 일정

정도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일본의 경우 국외재산조서를 통해 신고된 국외 재산과 관련하여 소득세 및 상속세의 

신고 누락이 있는 경우 관련 소득세 및 상속세의 과소신고가산세의 5%를 감면해주고 

있음 

□ 미국의 경우는 미신고 해외소득에 대해 자발적인 신고제도를 운영하면서 관련 가산세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임

 

□ 우리나라도 과거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성실신고를 하는 자에게는 누락된 소득세나 상

증세와 관련된 가산세 감면 등 성실신고 유도방안을 도입하거나 미국의 자발적 신고제

도 운영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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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일본이나 미국의 성실신고 유도방안이 탈루세원 정보 확보에 있어서 어느 정

도의 효과성을 가지고 있는지 실증된 바가 없고95),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한 사

람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점도 동시에 감안해야 할 것임

마. 신고의무 해태에 대한 제재수위의 조정

□ 현재 국내의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는 2013년 개정시 신고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증권, 

파생상품 등의 계좌로 확대하였으며 신고의무 위반금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금, 징역

형을 처하고 있음

□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신고대상금액을 낮추게 되거나 신고대상을 더욱 확대하게 되면 

단순한 실수로 인한 미신고의 경우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신고대상금액을 낮추고 일별로 판단하게 되면 신고기간대상 기간 동안 평가가 계속

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신고대상의 확대는 시장성이 없는 자산의 평가 등의 문제가 복잡할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에 대한 과태료 등의 제재수위를 높일 경우 역

외조세회피를 위한 납세자와 단순 실수로 인한 납세자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과태료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한적이며 임의적

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음

○ 벌칙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나 실제 적용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됨

95) 오윤·이진영,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선방안｣, 󰡔조세학술논집󰡕 제28권 제1호, 한국국제조세협

회, 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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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벌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대해 대법원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

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

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를 예시하고 있음96)

□ 따라서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단순착오에 대한 과태료와 벌칙을 경감할 필요성이 있음

바. 납세자의 정보제공방식(서식의 비교)

□ 우리나라의 해외금융계좌신고서식과 비교대상국가의 신고서식을 비교한 결과, 제공하

는 정보의 내용은 크게 차이가 없음

□ 다만,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신고인 인적사항을 기재함에 있어 여권번호를 요구하고 있는데, 비

교대상국가에서 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계좌의 개설일과 해지일을 모두 요구하고 있는데, 프랑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음 

－ 아일랜드의 경우 개설일만, 미국의 경우 연중 개설 혹은 해지의 사실 여부에 대해

서만 체크하도록 하고 있음

□ 신고인의 여권번호나 계좌 개설, 해지일과 같은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과세행정상 반드

시 필요한 것이 아니거나 사후 검증과정에서 확인이 가능한 것이라면, 다음과 같은 개

선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97)

○ 여권번호 요구는 신고서식에서 삭제

○ 계좌의 개설일과 해지일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연중 개설 혹은 해지 사실 

여부만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개선 

96) 대법원 2004.7.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97) 이는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낮춰서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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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납세협력비용을 낮추는 방

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예를 들면, 미국의 FBAR 신고의 경우 신고대상 계좌가 25개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

자의 정보, 신고 대상 계좌가 25개를 초과한다는 사실, 공동명의자 등”의 정보는 기

재하여야 하나 소유한 계좌정보에 대해서는 기재를 면하고 있음

－ 다만, 납세자는 국세청 심사관의 관련자료 요구에 대비하여 계좌기록 보관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에 불응 혹은 허위 대응시 과태료를 부과함

□ 미국의 경우처럼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면서도 과세망에서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서는 신고사항에 대한 사후적 관리 및 분석 역량 강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또한 과세당국이 납세자들의 해외계좌 정보에 대해 일정 정도의 누적된 자료를 보유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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